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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입니다.

2023년 10월, 우리 사회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도입을 

통해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출

생이 곧 보호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 표현이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법과 

제도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위기 임산부와 영아가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를 돕기 위해 2021년부터 ‘위기영아 지원사

업’을 시작하였으며, 의료비, 산후조리비, 생계·주거비, 자녀돌봄 등 양육을 위한 필수 지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대상자까지 아우

르기 위해 민간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생

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초록우산의 실천적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초록우산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제도가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

한 시도입니다. 보고서에는 미등록 외국인·미성년자 임산부의 제도적 배제, 자원 연계의 

한계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과 함께 개선을 위한 제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

해 문헌조사 외에도 위기임신 지원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설문조사, 심층면

담을 진행하여 다층적인 위기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습니

다.

특히 본 연구는 위기임산부 및 영아 가정의 원가정 양육을 위한 필수 지원요소 4가지를 

도출하고, 의료비 지원 확대, 상담매뉴얼의 아동권리 중심 개편, 종사자 처우 개선, 주거

시설 지원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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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담았습니다.

초록우산은 이번 연구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제도가 아동권리 관점에서 보완되고, 우

리 사회의 위기영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

망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에도 연구에 참여해 주신 현장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본 연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아이들이 출생부터 

자립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

시길 바라며, 이를 위한 초록우산의 노력에도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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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목적 

 2023년 10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됨

 해당 법안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및 1308 위기임산부 상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모와 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고려하기보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 보호한다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음

 제도 운영이 1년여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

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위기 영아 및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요소와 민관 협력방안, 그리

고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문헌조사: 위기 영아 및 임산부 현황, 위기 영아 및 임산부 개입에 관한 이론적 근거,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관련 해외·국내 사례, 위기임산부의 주요 정책요구 등을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함

 종사자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위기임산부 지정 상담기관 종사자 일부를 선별하여 현행 

정책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후 전체 종사자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아동권리 관

련 의견과 제도 개선안을 도출함

 종사자 심층면담: 위기영아 및 임산부 지원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현행 정책의 아동권리 쟁점과 원가정 양육 증진 요소, 제도 개선안을 도출함

3. 연구 결과

(1) 문헌조사

  위기영아 현황: 위기영아 현황은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 88명(2023년), 출생 미등록 

영아 873명(2022년생), 빈곤 영아 11,343명(2023년)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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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등록 이주아동은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위기 임산부 현황: 위기임산부 현황은 미혼부모 25,264명(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1,352 가구(2023년), 장애인 출산 828건(2021년), 외국인 출산 7,466건(2023년) 등

으로 나타남

 정책 현황: 위기임산부 및 영아를 지원하는 정책 현황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

임신 상담이 대표적이며 그 외 대상별로 청소년 산모·한부모, 한부모·미혼모, 장애인 

산모, 외국인 산모를 위한 정책이 있음

 개입 근거: 발달적 관점에서 뇌 발달 및 후성유전학에 관한 문헌들은 태내기·영아기에 

개입이 이후 뇌와 행동의 발달 궤적을 영구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산전투자가설 및 동적 능력 형성 이론 등이 태내기·영아기 개입의 

비용 효과성을 지지하고 있음

 정책 사례: 해외 정책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의 익명출산제(Accouchment Sous 

X), 독일의 신뢰출산제 및 임신갈등상담소, 미국의 안전피난처법(Safe Haven Laws), 

호주의 임산부 및 초기 아동기 지속 가정 방문 프로그램, 영국의 건강가정방문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국내 민간 사업 사례는 초록우산의 위기영아지원사업이 대표적임

 위기임산부 정책요구: 위기임산부를 면담하여 정책요구를 직접 수집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자연 외(2023), 성정현·김지혜(2024)가 있으며 검토 결과 위기임산부의 주요 정책요

구는 (1) 현행 양육지원 확대 및 지원 기준 완화 (2) 자녀돌봄 서비스 확대 (3) 산모의 

신체·심리건강 지원 확대로 나타남

(2) 종사자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① 자문회의 

 종사자 자문회의는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약 2시간 진행되었음

 위기임신 지원사업의 주요 사각지대는 (1) 나이, 소득 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임산부 (2) 

중복지원으로 인해 배제되는 위기임산부 (3) 외국인 위기임산부 (4) 임신 중단 관련 지

원 배제 (5) 임신·출산 의료비 부족 등으로 나타났음

 원가정 양육 증진 요소로는 (1) 시설 입소 (2) 사회적 관계 회복(원가정과의 화해)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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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었으며, 보호출산 증진 요소로 현재 보호출산 선택 시 숙력간동안 의료비가 지원되

나 입양을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어 오히려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

이 언급됨

 업무상 어려운 점으로 (1)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2) 제도 홍보 미비 (3) 긴급

지원의 어려움이 도출되었으며, 한편으로 제도의 긍정적 측면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대

상자 확대의 측면이 강조됨 

  ② 설문조사

 보건복지부 지정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의 기관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 3. ~ 

2025. 4. 의 기간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참여자는 24명이었음

 설문조사 결과, 위기 임산부의 최종 양육 결정에는 임산부의 권리에 비해 영아 권리가 

낮은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으며 주요 이유로는 보호출산제 자체의 특

성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영아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는 원가정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지

원금액 확대, 아동권리 중심의 상담매뉴얼 개편·구체화 등이 언급되었음 

 현행 정책이 영아 권리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영양·건강·의료적 지원’ 측면에서 두드러졌으며 비교적 권리 신장 효과

가 약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주양육자와의 지속적 애착’, ‘차별로부터의 

보호’ 등에서 나타남 

 가장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세부 내용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보호출산시 출생모 및 출생아가 경험하게 될 일들에 관한 설명 및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위기임산부 상시·긴급 대응’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수행이 미흡

한 부분은 ‘임신 중단에 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였음

 제도의 주요 사각지대는 ‘청소년모 및 미혼모’, ‘불법체류·이주민 여성 임산부 및 그 자

녀’로 나타났으며,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지자체 연계·공조 

활성화’,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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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심층면담

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기관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1:1 

인터뷰 또는 2:1 FGI의 형식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 분석결과, 민·관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의 위기임신 지원사업은 1308 채널을 통한 대상

자 발굴에 방점이 있다면 민간 사업은 공공에서 제공하지 않는 직접비를 지원하고 공공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대상자를 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 정책과 원가정 양육 증진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모두 나타남. 구체적

으로, 보호출산 및 이와 관련된 비용지원 등은 원가정 양육에 부정적이나, 대상자 발굴

과 이들에 대한 자원연계·지원은 원가정 양육 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봄

 현 정책과 아동권리증진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 구체적으로, 임산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아동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점, 위기영아 지원 여부가 부모 지위에 

의해 차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 등이 언급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 유기가 최소화된

다는 점은 긍정적 측면으로 언급됨

 제도 사각지대로는 외국인,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 언급되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로 인해 보호자 동의 없이는 공적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언급됨

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가 두드러졌으며, 위기임신 사업이 자원 연

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비가 책정되어

야 한다는 점이 언급됨 

4. 정책제언

 연구 결과 위기임산부 및 영아 가정의 원가정 앙육을 위한 필수 지원요소로 (1) 산전·

산후 의료비 및 산후조리비 (2) 주거·생계 지원 (3) 자녀돌봄서비스 (4) 자립지원(교육 

및 취·창업 지원) 의 네 가지 요소가 도출됨

 원가정 양육 증진 및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1)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보

호출산 메리트 삭제 (2) 위기영아가정 지원서비스·지원금액 확대 (3) 아동권리 중심의 

위기임신 상담 매뉴얼 개편·보완 (4) 위기영아 지원 기준을 부모의 지위에서 아동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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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변경 (5) 위기임신상담 종사자 처우개선 (6) 위기임산부·위기영아 가정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을 제안함

 민·관 협력 방안으로는 먼저 공공 영역에서 앞서 언급한 4가지 필수 지원요소를 지원하

고, 민간 영역에서는 필수 지원요소의 긴급·일시대응 및 기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

장 지원요소를 담당하는 안을 제안함. 더불어 공공 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인 

미등록 외국인, 보호자의 출산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기혼 

위기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아래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위기임산부·영아 지원의 민·관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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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아동에 관

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 4

조 1항)”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일어난 영아 유기 및 학대 사건과 이에 따른 일련의 조사 결

과를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 및 그에게서 출생한 영아는 국민으로서 갖는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받고 있다. 2020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교회에 설치된 베이

비박스 인근에 영아를 유기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영

아 및 임산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2023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1)이 발생하여 영아 학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부가 출생 미등록 임시신생

아번호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출생미등록 아

동 2,123명 중 249명(11.7%)이 이미 사망하였으며,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

도 601명(2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 7. 18.)2). 또한 이 

시기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무연고 사망 처리된 아동도 45명에 이

르는 것으로 밝혀졌다3). 이러한 조사 결과는 어려운 양육환경에 처한 영아들이 영

아 유기·방임 등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30대 친모가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으로 친모는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2023. 7. 18. 
3) 김영주 의원 외,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원일: 2023. 8. 

18.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23871/detailR (인출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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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 중에서도 만 0-2세 영아는 아동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사망사례 50건 중 28건

(56.0%)은 만 0-2세 영아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이 역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

게 집중되어 있었다(21건, 42.0%). 영아기는 신체적·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생

존을 위해서는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영아 유기 및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아 유기·학대를 예

방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

장원은 2023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으나, 영아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김자연 외, 2023). 유아기 이상 연

령의 아동(만 3세 이상)과 영아(만 0-2세)는 신체적 취약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학대 판단 기준을 유아와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위기 영아는 임신기부터 모체가 위기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임산부의 

위기가 곧바로 태아 및 신생아에게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 영아를 지

원하고 영아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 임산부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

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2023년 영아 살해죄 및 영아 유기죄가 7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게 되었다. 영아살해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형

량이 낮은 것은 영아권리침해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출생미신고 아동 전

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는 2023년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

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해당 법안은 출생통보제를 통한 

모든 출생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및 보호, 보호출산제를 통한 위기임산부 보호 및 

1308 위기임산부 상담을 통한 위기임산부의 양육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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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가 모든 출생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호

출산제는 임신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의료

적 지원을 받으면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

호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상담기관을 통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을 함께 도입하였다. 이 제도

는 위기 임산부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원가정 양육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보호출산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

해서는 먼저 위기임신 상담을 받도록 하고, 보호출산은 최후의 방법으로 제시하도

록 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전국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호출산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보호출산제는 여

성의 자기결정권과 출생아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대립하는 지점에서 여성의 자

기결정권을 우선 보호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와 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보호출산제의 주요한 쟁점이 

된다. 정부에서는 프랑스, 독일 등 선제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

를 참고하여, 모와 자의 권리 중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고자 고심하였으나, 여전히 아동권리 측면에서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

다. 해당 제도는 아동의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기 임산부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에 전적으로 의

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은 주로 미혼모자시설로 이루어

져, 출생아보다는 출산모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많고, 특히 아동이 

장애아동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일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전문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홍보영, 2024). 

요컨대, 제도 도입 시기부터 입안자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제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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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과정에서는 출생모가 처한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원가정 양육 지원 

및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실질적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 운영이 1년여 이루어진 시점에서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 먼저 제도의 입안 취지와 운영 절차를 상세히 조사하여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위기 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를 해외 유사 제도 및 

국내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동권리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편, 제

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를 실제 이용했거나 이용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위기 임산부 및 이들을 밀착적으로 지원한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수

행한다. 더불어,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수행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와 민·관 협력방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주요 개념

1.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 관련 현황을 주요 통계자료 및 문헌 등을 통하

여 조사한다.

둘째,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발달적·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론적 근거를 도출한다. 

셋째, 현행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관련 보호·예방서비스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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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관련 해외·국내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종사자 대상 자문을 통해 현행 서비스에 관한 쟁

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대안을 수집한다.

여섯째, 위기임산부 지원 관련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위

기임산부의 정책요구를 수집한다.

일곱째, 위의 문헌검토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 지원 

관련 필수 요소, 민관 협력방안,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

2. 주요 개념

가. 위기 임산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

하므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는 모체로서 임신과 출산에 위험한 고비를 경험하여 임

신 중단 또는 임신 중단의 압박을 경험하거나 모체 및 영아에게 안전하지 못한 출

산·양육 상황에 놓인 임산부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임신 상담 등

의 대상으로서 위기임산부를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여 매우 폭넓게 개념화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어

려움을 야기하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경우 복합적

으로 나타난다.

위기 임산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탐구한 연구들에서는 위기 임산부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린(2021)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기 임산부를 (1) 정신 및 신체 장애를 지닌 장애인 

임산부, (2) 결혼이주여성·난민여성·이주노동자 등 이주민 임산부, (3) 가정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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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임산부, (4) 홈리스 임산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강영실(2022)은 위기임

산부를 미혼모, 이혼·사별 임산부, 가정폭력 피해 임산부, 취학 전 기존 자녀를 동

반한 위기 임산부, 기혼 빈곤 임산부 및 혼외 사실혼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독립 

생활기능이 되지 않는 임산부(홈리스 임산부 및 심한 지적장애를 포함한 장애인 임

산부)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기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임산부를 

위기임산부로 포괄하여 칭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호출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 

국적 임산부 및 불법체류자 임산부 등을 모두 위기임산부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

다. 

나. 위기 영아
임산부의 위기는 자녀인 태아·신생아 및 영아에게 고스란히 전이될 가능성이 높

다(성정현 외, 2024). 임산부의 심리사회적·신체적·경제적 위기는 태아의 영양 및

건강으로 직결되며, 이에 따라 조산·사산·낙태 등 태내 생명에 대한 위협 또한 발생

한다. 출산 후 신생아·영아 역시 신체적 미성숙으로 인해 건강·영양·안전의 모든 부

문에서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산모의 위기 상황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뿐 아니라 생명의 유지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의 위기로 

인해 영아에게 적절한 영양분 공급과 돌봄이 제공되지 않으면 영아의 신체적·심리

적·인지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저체중·발달지연 등으로 연결되며, 특히 생

애 초기 0-3세 시기는 뇌 발달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양

육자와의 민감하고 따스한 상호작용 및 적절한 자극이 결핍되면 학습 및 언어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극단적인 심리사회적·경제적 결핍과 결손은 영

아 유기 및 학대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위기 임산부의 태아 및 출생아는 

위기 영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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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영아의 연령 기준은 국가와 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기준에서는 태어나서 1개월까지를 신생아(neonate), 1년까지를 영아(infant), 만 

1세부터 6세까지를 소아 내지는 유아(child)로 구분한다(지제근, 2004). 이때 신생

아는 영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의약품국제조화회의에서는 태어나서 28일까지를 신

생아(newborn infants), 23개월까지를 영아(infant and toddlers), 만 2세부터 

11세까지를 아동(children)이라고 하여 의학적 기준과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보육 및 교육정책에서는 의학적 기준과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

로 0세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를 영아로, 만 36개월부터 5세까지를 유아로 칭한

다. 영유아보육법 상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육사업 안내를 살

펴보면 만 2세반 까지를 영아반, 만 3세반 이상을 유아반으로 구분한다(보건복지

부, 2024). 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2세반 영아는 2021. 1. 1. ~ 2021. 12. 

31. 출생자로 입소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대략 27개월~37개월 아동이다. 보육 분

야에서의 연령 기준과 유사하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중 영아

종일제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교육 정책에서의 연령 기준이 의·약학적 기준과 차이가 나는 이유

는, 아동의 생물학적·의학적 특성만 고려하기보다는 심리·사회·정서·인지적 측면에

서의 발달을 두루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 

월령에 따른 차이는 36개월을 기점으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언어 측면에서, 

36개월은 아동의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어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

여 약 500개의 어휘를 사용하게 된다(장유경, 2004). 이에 따라 문장 구사와 문장 

조합 역시 세분화되고 정교해진다(조복희·이윤형, 2020).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서

적으로는 부모와 더 쉽게 분리되고, 사회적으로는 또래에게 애착을 보이며 놀이에

서 순서를 지키고 소유권을 이해하는 등 발달적 변화가 일어난다(미국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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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 36개월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발달적 변화가 크다는 점은 보육서비스 

이용에서 나타나는 월령 차이와도 관계가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

면 기관 이용 비율은 36개월 미만 영아가 39.0%, 3-5세 유아가 60.9%인 반면 모

가 돌보는 비율은 영아가 52.6%, 유아가 32.1%로 나타나 36개월을 기준으로 기

관 이용과 부모 직접 돌봄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김은설 외, 2021). 

이상에서 영유아 보육 및 보육지원 정책과 실제적인 서비스 이용, 아동기 발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만 36개월 미만을 영아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기 영아는 ‘모가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한다.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및 2차자료 분석
첫째, 위기 영아와 위기 임산부 실태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분

석하였다. 둘째, 태내기 및 영아기 아동 개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발달적·경제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셋째, 위기 영아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여 

위기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2. 법제도 분석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 지원과 관련된 의원 발의안·법령·사업계획안 등 정책

과 입법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위기 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4) https://hia.berkeley.edu/wp-content/uploads/2015/05/3-years-milestone.pdf, 2025. 1. 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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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사례 분석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해외 위기영아·위기임산부 지원과 관련된 문헌과 정책 자

료를 수집하여 법적 절차와 행태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민간 영역에서 위기영아 지

원을 최초로 시작한 초록우산의 위기영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지원 요소 등

을 살펴보았다.

4. 종사자 자문회의·설문조사
현행 위기임산부·영아 지원제도의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16개 지역상담기관의 종

사자를 일부 선별하여 자문회의를 수행하고, 전체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한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5. 종사자 심층면접 
대표적인 민간영역의 위기 영아 및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거론되는(보건복지부, 

2024)5) 초록우산의 위기영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

접을 진행하였다. 이때 대상자·서비스 면에서 공적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원

가정 양육을 결정하게 하는 주된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5) 보건복지부(202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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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위기 영아·위기 임산부 현황

1. 위기 영아 현황
이 절에서는 보건복지부 통계 등을 활용하여 위기 영아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

악하고자 한다. 영아 유기의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도저히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영아 유기 현황은 위기에 처한 영아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

생 미등록 아동은 법적 보호체계의 바깥에 있으며 생존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위기영아이다. 빈곤 아동은 부모가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해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 영아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출산 기록조차 남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신생아도 있는데,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

에서 출산한 아동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가. 영아 유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른 유기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 현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

보면([그림 2-1] 참조), 2018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감소세는 유기 자체의 감소보다는 전체적인 출생률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자연 외, 2023). 또한 유기되는 아동 중 다양한 

이유로 보호대상 아동 현황에 집계되지 않은 아동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요기관인 주사랑공동체가 제시

한 2022년 기준 베이비박스 보호 아동은 106명으로(연합뉴스, 2023), 보건복지부

의 유기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 수(73명)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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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연도별_최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2) 신항진(2021).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김미애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health.na.go.kr)에서 인출(2024. 12. 16.)

[그림 2-1] 연도별 유기 아동 및 베이비박스 영아 현황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연령은 대부분 신생아이다(그림 2-2 참조). 베이비박스

에 유기된 아동 중 신원정보가 확인된 아동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유기

된 아동의 연령은, 생후 4~10일이 가장 많고(36.8%), 다음이 0~3일(31.5%)이었

다. 생후 한 달이 지나 유기된 아동은 약 14.6%로,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중 85% 

이상이 신생아(출생 후~4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90

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 양육부담(61건), 미혼모(39건)/혼외자(38건) 등 양육 곤란

이 주된 이유였다(그림 2-3 참조). 특히, 미혼모 외에도 혼외자, 불법체류 등이 아

동 양육 포기 동기로 지적된 것은 위기 영아로 연결되는 위기 임산부의 지위가 기

존에 주로 논의되던 미혼모/부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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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현소혜, 임정민, 안소영, 김혜진(2017)에서 재구성. 

[그림 2-2] 2010~2017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연령별 분포

  자료: 신옥주 외(2014). 이선형(2015), p.3 에서 재인용. 

[그림 2-3] 아동 양육 포기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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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생 미등록 아동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

생 미등록 아동(0-7세)이 6,179명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 중 보호자가 내

국인인 아동은 2,154명이었다6)(그림 2-4 참조). 

 
 자료: 2023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 이수진(2024. 4. 17.)에서 재인용
 기준시점: 2023. 6. 26. 

[그림 2-4]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이는 보호자가 내국인인 신생아 중 매년 약 270명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인 의료적·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함을 의미한다. 

이를 보호자가 외국인인 신생아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그 수는 매년 약 772명으로 

늘어난다.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생아가 외국인 등록번호로 전환·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2015년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으

로 출생 미등록 아동이 존재했을 것을 감안하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적, 

교육적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보

고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이들 중 23명의 아동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아동의 상태를 

6) 당초 보도자료 등에는 2023. 4. 24. 기준으로 추출한 통계자료(총 6,404명, 내국인 2,236명, 외국인 4,168

명)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함에 따라 2023. 6. 

26. 재추출한 통계자료(총 6,179명, 내국인 2,154명, 외국인 4,025명)가 보고서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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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망(5), 온라인 아동거리(1), 타인 인적사항 도용 등(2), 타 

국적 취득(1), 혼외자 및 미혼부모(4), 베이비박스 유기 및 시설 입소(5), 산모 정보 

오류(2), 입양(3)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2명의 영아는 가정에서 친모에 의

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출생미등록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23년 출생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만 부여된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은 아래 <표 2-1>과 같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중 1,148

명(50.6%)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19명이 경찰 수사로 넘

어갔다. 지자체에서 소재가 확인 된 아동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884명으로 전

체 미등록 아동 중 39.0%였고, 228명(10.1%)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생

존이 확인 된 아동 중 국내외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이 819명(26.1%)으로, 

65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 사유를 확인한 결과, 50명은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 관계문제였고, 다음이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 미혼모

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 및 지연 등의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출생신

고가 부모 또는 보호자요건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여건이 반영되고 

있다(김자연 외, 2023).

한편 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아동 1,119명 중 618명(전체 미등록아동의 27.3%)

은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되었으며, 보호자 연락두절 및 방문 거부 282명(10.5%)<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3.9%), 출생사실 부인 72명(3.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 아동 보호자 일부가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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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결과
구분 아동 수(비율)

지자체 
확인

생존 확인
출생신고 완료 796 (35.1)

884 (39.0) 1,148
(50.6)

해외 출생신고 완료 23 (1.0)
출생신고 예정 65 (2.9)

사망(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 228 (10.1)
의료기관 오류(사산, 유산, 오등록 등) 36 (1.6)

경찰 
수사의뢰 

사유

베이비박스 등 유기 618 (27.3)

1,119
(49.4)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238 (10.5)
출생신고 전 입양 89 (3.9)

출생사실 부인 72 (3.2)
기타 102 (4.5)

전체 2,267 (100.0)

자료: 김자연 외(2023). p. 62. 

요컨대, 출생 미등록 아동 중 내국인 아동은 2020-2022 3개년 평균 매년 172

명 정도가 발생해 왔으며 이들 중 약 74%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유기·입양·연락두절 등 위기 정황이 확인되었다. 보호자가 내국인인 

출생 미등록 아동은 전수조사를 거쳐 실태 파악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외국인이면

서 출생 후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받지 않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현황에 대해

서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호자가 외국인인 출생 미등록 신생아는 2020년 

634명, 2021년 793명, 2022년 680명 등으로 전체 출생 미등록 신생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개입·관리도 절실히 요구된다. 

다. 빈곤 영아 
경제적 결핍 상황에 처한 영아의 현황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령별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2-2). 0-2세 빈곤 영아의 수는 2019년 11,643명(전체 빈곤 

아동 중 0.65%)에서 2020년 13,166명(0.64%), 2021년 13,039명(0.57%), 2022

년 11,789명(0.50%), 2023년 11,343명(0.6%) 등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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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다. 그러나 0-18세 전체 빈곤 아동의 수가 2019-2023년 사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빈곤아동 대비 빈곤 영아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빈곤 영아 중 0세는 2.546명(22.4%), 1세는 3,951

명(34.8%), 2세는 4,486명(42.7%) 등으로 빈곤 영아 안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비중도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각 연도에서 유사하게 나타

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영아의 추이를 시도별로 살펴본 것은 <표 2-3>과 같다. 2023

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 영아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2,261명(19.9%), 

서울 1,394명(12.3%), 인천 1,030명(9.1%) 순이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 영

아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 56명(0.5%), 울산 179명(1.6%), 제주 227명

(2.0%) 등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2021-2023년 사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전반적

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기초생활보장수급 영아의 수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 영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인

구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 영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광주(0.047%), 대

전 및 전북(0.035%), 인천(0.034%)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

난 곳은 세종(0.014%), 서울(0.015%), 경기 및 울산 (0.016%)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연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2022년 기초생

활보장수급 영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0.044%), 전북 및 제주(0.036%), 

인천(0.035%)이었으며 2021년에는 광주(0.048%), 인천 및 제주(0.040%), 대전

(0.038%) 순이었다. 

즉 전반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빈곤 영아의 수가 많은 곳은 인구가 많은 경기, 서

울, 인천이며 인구 대비 자원과 인프라가 더 필요한 곳은 광주 및 전북, 인천, 대

전, 제주 등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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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19-2023 기초생활보장수급 영아 및 아동 추이 단위: 명, %
연령 2019 2020 2021 2022 2023
0세 2,691 (23.1) 2,963 (22.5) 2,747 (21.1) 2,459 (20.9) 2,546 (22.4)
1세 4,181 (35.9) 4,652 (35.3) 4,653 (35.7) 4,038 (34.3) 3,951 (34.8)
2세 4,771 (41.0) 5,551 (42.2) 5,639 (43.2) 5,292 (44.9) 4,846 (42.7)

0-2세 계 11,643 (100.0) 13,166 (100.0) 13,039 (100.0) 11,789 (100.0) 11,343 (100.0)
0-18세 계 1,792,012 2,046,213 2,268,852 2,359,228 2,458,608

전체 아동 중 
영아 비율 0.65 0.64 0.57 0.50 0.46

자료: 보건복지부(2019-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표 2-3> 2021-2023 시도별 기초생활보장수급 영아 추이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영아 수(%) 총인구 
대비 비율 영아 수(%) 총인구 

대비 비율 영아 수(%) 총인구 
대비 비율

전국 13,039 (100.0) 0.025 11,789 (100.0) 0.023 11,343 (100.0) 0.022
서울 1,808 (13.9) 0.019 1,517 (12.9) 0.016 1,394 (12.3) 0.015
부산 804 (6.2) 0.024 793 (6.7) 0.024 766 (6.8) 0.023
대구 646 (5.0) 0.027 603 (5.1) 0.025 595 (5.2) 0.025
인천 1,182 (9.1) 0.040 1,056 (9.0) 0.035 1,030 (9.1) 0.034
광주 708 (5.4) 0.048 648 (5.5) 0.044 686 (6.0) 0.047
대전 563 (4.3) 0.038 502 (4.3) 0.034 510 (4.5) 0.035
울산 229 (1.8) 0.020 175 (1.5) 0.016 179 (1.6) 0.016
세종 57 (0.4) 0.016 49 (0.4) 0.013 56 (0.5) 0.014
경기 2,630 (20.2) 0.019 2,394 (20.3) 0.017 2,261 (19.9) 0.016
강원 408 (3.1) 0.027 375 (3.2) 0.025 342 (3.0) 0.022
충북 476 (3.7) 0.029 421 (3.6) 0.026 403 (3.6) 0.025
충남 457 (3.5) 0.021 414 (3.5) 0.019 406 (3.6) 0.018
전북 726 (5.6) 0.041 647 (5.5) 0.036 623 (5.5) 0.035
전남 459 (3.5) 0.026 433 (3.7) 0.024 454 (4.0) 0.026
경북 784 (6.0) 0.030 700 (5.9) 0.027 637 (5.6) 0.025
경남 830 (6.4) 0.025 818 (6.9) 0.025 774 (6.8) 0.024
제주 272 (2.1) 0.040 244 (2.1) 0.036 227 (2.0) 0.034

자료: 보건복지부(2019-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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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도 있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들로, 현행 체계하에서 이

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무부에서는 만19세 이하 미등록 외국

인의 수(‘미등록 이주아동’)를 집계하고 있으나, 이는 국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들

어온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다. 국내에서 출산 후 임시 신생아번호를 받을 때엔 주

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외국인 등록이 안된 엄마라면 임시 

신생아번호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 아동은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손성배, 2023. 7. 2.)7).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 등으로 인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주민 아동은 제도

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공적인 의료 및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영아

의 경우 의료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 

2. 위기 임산부 현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9816호, 

2023. 10. 31. 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위기임산부 및 자녀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령이 도입되기 전 위기임산부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위기임산부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

다. 이 연구에서는 미혼부모, 청소년부모 및 한부모 현황을 통하여 위기 임산부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한다.

7) 손성배(2023. 7. 2.). “출산 ·접종기록 있어도 추적 어렵다... ‘불법체류 부모 그림자 아기’”. 중앙일보. 

https://v.daum.net/v/Ui6KoEsbWN (인출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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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혼부모 현황
미혼부모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표 2-4>에서 살펴보면 2019년 총 20,761명에

서 2023년 19,898명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비중의 경

우,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2019년 8.4%에서 2023년 5.5%로 줄어드는 추이를 보

이고 있으며, 청소년 미혼부 역시 매우 적은 비율이긴 하나 2019년 1.3%에서 

2023년 0.3%로 감소세를 보인다. 전체 미혼부모 중 미혼모와 미혼부의 비중을 살

펴보면, 2023년 기준 총 미혼부모 25,264명 중 19,898명이 미혼모로 미혼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비율에서도 미혼모와 미혼부 간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부모에 해당하는 24세 이하 미혼모는 2023년 

기준 약 5.5%인 반면, 청소년 미혼부는 0.3%에 불과하다. 이는 미혼부모 중에서도 

특히 미혼모가 양적으로 많은 동시에, 연령 측면에서도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표 2-4> 2019-2023 미혼부모 추이 단위: 명, %

구분 연령 2019 2020 2021 2022 2023

미혼모
전체 20,761 (100.0) 20,572 (100.0) 20,345 (100.0) 20,132 (100.0) 19,898 (100.0)

19세 이하 268 (1.3) 231 (1.1) 176 (0.9) 157 (0.8) 156 (0.8)
24세 이하 1,743 (8.4) 1,640 (8.0) 1,430 (7.0) 1,232 (6.1) 1,097 (5.5)

미혼부
전체 7,082 (100.0) 6,673 (100.0) 6,307 (100.0) 5,889 (100.0) 5,366 (100.0)

19세 이하 -* - - - - - - - - -
24세 이하 124 (1.8) 74 (1.1) 31 (0.5) 17 (0.3) 16 (0.3)

계
전체 27,843 (100.0) 27,245 (100.0) 26,652 (100.0) 26,021 (100.0) 25,264 (100.0)

19세 이하** 268 (1.0) 231 (0.8) 176 (0.7) 157 (0.6) 156 (0.6)
24세 이하 1,867 (6.7) 1,714 (6.3) 1,461 (5.5) 1,249 (4.8) 1,113 (4.4)

*사례수가 5 이하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 표시함.
**사례수 5 이하의 미혼부 통계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2019-2023).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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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모의 추이를 시도별로 살펴본 것은 아래 <표 2-5>와 같다. 2023년 기준 

전국 미혼부모는 25,264명으로 이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혼부모가 6.506명

(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4,122명), 인천(1,951명) 순으로 나타

나 서울과 경기에 약 40% 이상의 미혼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미혼부모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150명), 울산(459명), 제주(505명) 순

이었다.

<표 2-5> 2019-2023 시도별 미혼부모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27,843 (100.0) 27,245 (100.0) 26,652 (100.0) 26,021 (100.0) 25,264 (100.0)

서울 4,664 (16.8) 4,502 (16.5) 4,329 (16.2) 4,244 (16.3) 4,122 (16.3)

부산 1,867 (6.7) 1,807 (6.6) 1,740 (6.5) 1,671 (6.4) 1,638 (6.5)

대구 1,349 (4.8) 1,290 (4.7) 1,227 (4.6) 1,177 (4.5) 1,140 (4.5)

인천 1,987 (7.1) 1,992 (7.3) 1,995 (7.5) 1,999 (7.7) 1,951 (7.7)

광주 1,150 (4.1) 1,124 (4.1) 1,090 (4.1) 1,069 (4.1) 1,042 (4.1)

대전 960 (3.4) 925 (3.4) 892 (3.3) 872 (3.4) 840 (3.3)

울산 506 (1.8) 517 (1.9) 506 (1.9) 485 (1.9) 459 (1.8)

세종 140 (0.5) 143 (0.5) 149 (0.6) 153 (0.6) 150 (0.6)

경기 6,641 (23.9) 6,656 (24.4) 6,689 (25.1) 6,598 (25.4) 6,506 (25.8)

강원 763 (2.7) 750 (2.8) 727 (2.7) 710 (2.7) 692 (2.7)

충북 832 (3.0) 798 (2.9) 788 (3.0) 770 (3.0) 742 (2.9)

충남 1,165 (4.2) 1,165 (4.3) 1,139 (4.3) 1,110 (4.3) 1,063 (4.2)

전북 1,169 (4.2) 1,124 (4.1) 1,087 (4.1) 1,061 (4.1) 1,018 (4.0)

전남 1,043 (3.7) 1,002 (3.7) 963 (3.6) 903 (3.5) 866 (3.4)

경북 1,373 (4.9) 1,312 (4.8) 1,261 (4.7) 1,217 (4.7) 1,133 (4.5)

경남 1,631 (5.9) 1,559 (5.7) 1,509 (5.7) 1,448 (5.6) 1,397 (5.5)

제주 603 (2.2) 579 (2.1) 561 (2.1) 534 (2.1) 505 (2.0)

자료: 통계청(2019-2023).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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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부모 현황
청소년 산모는 대부분 미혼모로, 청소년부모 가구의 추이를 2019년부터 2023년

까지 살펴본 것은 표 <2-6>과 같다. 2023년 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

년부모 가구는 총 1,352가구로 이 중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인 가구는 118가구

이며, 이들 중에서도 부모 모두가 19세 미만인 가구는 31가구이다. 그러나 부 또

는 모의 연령이 미상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청소년

가구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가구는 

2019년 기준 2,900가구에서 2023년 1,352가구로 시간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추

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가구 대비 비율 역시 2019년 기준 0.96%에서 2023년 

0.59%로 점차 감소하였다. 

<표 2-6> 2019-2023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연도 부모 모두 
34세 이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부모 모두 
24세 이하(%)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

부모 모두 
19세 미만(%)

2019 45 (0.01) 241 (0.08) 2,900 (0.96) 12,305 (4.07) 125,267 (41.39)
2020 38 (0.01) 174 (0.06) 2,298 (0.84) 10,526 (3.87) 111,076 (40.79)
2021 21 (0.01) 104 (0.04) 1,833 (0.70) 8,160 (3.13) 103,634 (39.77)
2022 28 (0.01) 110 (0.04) 1,561 (0.63) 6,429 (2.58) 98,899 (39.69)
2023 31 (0.01) 118 (0.05) 1,352 (0.59) 5,755 (2.50) 90,465 (39.33)

주: 노란 셀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구임.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2019-2023).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를 이상정 외(2022)를 참고하여 분석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산모는 임신기에 받아야 할 적절한 의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의료시설 첫 방문 시기는 

임신 25주~33주(35.0%)가 가장 많았으며, 출산까지 의료시설에 가지 않았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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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도 만 19-24세에서 7.0%로 나타났다(이재희·조미라·최은경, 2021).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의료시설 방문을 지체한 사유는 ‘병원비가 없어서’(40.0%), ‘출산 

여부 결정 못함’(30.2%), ‘임신 사실 노출 우려’(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이

재희 외, 2021). 출산 후 산후조리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데,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중 산후조리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0%에 달했으며, 하더라도 산후조리원

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했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았다

(이재희 외, 2021). 

다. 장애인 출산 현황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동태통계에는 장애구분 항목이 없어,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여성 장애인 출산 현황(<표 2-7>)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출산 현황은 2018년 1,482명, 2019년 1,073명, 2020년 781명으로 급감

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828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

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여성 장애인 출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장

애 유형은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 및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2021년 기준 

약 195명(2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30대 출

산이 가장 많았다.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가구 연령 기준인 24세 

미만의 장애인 출산도 2018년(107명, 7.2%), 2019년(65명, 6.1%), 2020년(68명, 

8.7%), 2021년(54명, 7.0%) 등으로 집계되었다. 임산부가 장애인이면서 청소년인 

경우 위기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더욱 취약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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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018-2021 여성 장애인 출산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자
폐 기타 연령별 

합계

2018

24세이하 12 3 6 3 79 4 107
25-34세 284 40 110 102 147 39 722
35-39세 245 23 90 66 57 41 522
40세 이상 66 9 21 14 12 9 131

합계 607 75 227 185 295 93 1,482

2019

24세이하 9 5 2 2 45 2 65
25-34세 208 20 73 101 99 28 529
35-39세 166 18 50 49 40 34 357
40세 이상 68 2 15 13 11 13 122

합계 451 45 140 165 195 77 1,073

2020

24세이하 3 0 1 2 60 2 68
25-34세 142 17 60 58 100 22 399
35-39세 105 17 44 34 17 26 243
40세 이상 28 5 13 12 8 5 71

합계 278 39 118 106 185 55 781

2021

24세이하 1 1 2 3 45 2 54
25-34세 137 16 72 59 102 18 404
35-39세 121 6 58 28 36 17 266
40세 이상 43 5 18 15 12 11 104

합계 302 28 150 105 195 48 828
자료: 최종윤 의원실(2022), 이상훈(2022. 11. 22.). “여성 장애인 출산율 급감.. 원인은 복합적”에서 재구성. 

라. 외국인 출산 현황
국내에서 출산하는 외국인이 모두 위기 임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

이주여성·난민여성·외국인노동자 여성 등 국내의 이주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는 관계로, 외국인 출산 현황 및 출산모

의 국적별 분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현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표 2-8>에서 

귀화한국인 및 외국인이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출산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전체 출산 가구가 줄어들면서 귀화한국인 및 외국인의 출산도 함께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귀화한국인의 출산은 2019년 기준 3,347명(1.1%)에서 

2023년 1,951명(0.8%)으로 수와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한국 국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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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출산 역시 2019년 기준 12,079명(4.0%)에서 2023년 7,466명(3.2%)

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2-8> 2019-2023 외국인 출산 추이 단위: 명, %

출생한국인 귀화한국인 외국인 미상 전체

2019 287,094 (94.9) 3,347 (1.1) 12,079 (4.0) 156 (0.1) 302,676 (100.0)
2020 258,030 (94.7) 2,741 (1.0) 11,427 (4.2) 139 (0.1) 272,337 (100.0)
2021 248,421 (95.3) 2,365 (0.9) 9,662 (3.7) 114 (0.0) 260,562 (100.0)
2022 239,148 (96.0) 2,009 (0.8) 7,929 (3.2) 100 (0.0) 249,186 (100.0)
2023 220,536 (95.9) 1,951 (0.8) 7,466 (3.2) 75 (0.0) 230,028 (100.0)

자료: 통계청(2019-2023).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를 재구성.

외국인 출산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모든 연도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출산모는 베트남 국적으로, 그 비중은 2019년 

44.4%에서 2023년 35.3%로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적은 중국으로, 단일 국가로

는 각 연도에서 베트남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외국인 출산모 중 

필리핀·캄보디아·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비중을 모두 합하면 

2019년(59.9%), 2020년(61.3%), 2021년(58.7%), 2022년(53.6%), 2023년

(54.5%) 등으로 전체 출산모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 출

신 국내 외국인 여성이 많은 경우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임신과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

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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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2019-2023 외국인 출산모의 국적별 분포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필리핀 1,093 (7.1) 990 (7.0) 740 (6.2) 640 (6.4) 632 (6.7)

베트남 6,849 (44.4) 6,368 (44.9) 5,103 (42.4) 3,529 (35.5) 3,324 (35.3)

캄보디아 739 (4.8) 649 (4.6) 591 (4.9) 475 (4.8) 475 (5.0)

태국 557 (3.6) 682 (4.8) 627 (5.2) 681 (6.9) 701 (7.4)

중국 3,567 (23.1) 2,904 (20.5) 2,400 (20.0) 2,044 (20.6) 1,724 (18.3)

일본 675 (4.4) 651 (4.6) 602 (5.0) 678 (6.8) 592 (6.3)

기타 1,946 (12.6) 1,924 (13.6) 1,964 (16.3) 1,891 (19.0) 1,969 (20.9)

전체 15,426 (100.0) 14,168 (100.0) 12,027 (100.0) 9,938 (100.0) 9,417 (100.0)

자료: 통계청(2019-2023).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를 재구성.

제2절 현행 정책

이 절에서는 위기임산부 및 영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1. 출생통보제 및 보호

출산제 2. 위기임신 상담 3. 기타 대상별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가.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이전에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던 출생신고제를 대신하여 

202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

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의 도입 배경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약 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의료·교육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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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방임·유기 및 신체적·성적·정서적 학

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출생통보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출생

을 국가가 인지하고 출생신고 누락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기관

의 출생통보 및 시·읍·면의 직권 출생 등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주요 흐름은 그림 

2-5 참조). 이 제도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은 출생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이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

고 기간(출생 후 1개월)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 의무장에게 7일 이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며, 최고기간 내 신고가 되지 않거나 최고할 수 없는 상황

인 경우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게 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3. 22.) “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정부· 지자체· 법원행

정처 힘을 모으다”.

[그림 2-5] 출생통보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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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임산부가 출산 사실을 숨기

기 위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선택할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기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보호출산제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본인의 신분 노

출 없이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때 위기임산부란 임

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

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즉 출산 후에도 6개월 이내 보

호출산을 신청하면 본인의 출산 사실을 익명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호출산제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여성으로, 외국인 여성은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없다. 

 자료: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 2025. 1. 20. 인출

[그림 2-6]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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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기본 체계는 [그림 2-6]과 같다.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 및 보호출산의 세부 

내용에 관한 안내를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받아야 한다(동법 제 7조 제 2항). 이후 

위기임산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게 된다. 다만 

위기임부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 후견인인 경우, 기타 의사결정 능력이 충

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보호출산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출생증서를 작성한다(제 15

조 제 1, 2항). 이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신청인의 비식별화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동법 제 9조 3항, 4항).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가 출산한 경우, 출생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친 뒤 시·읍·면으로 바로 통보되는 것이 아

니라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전달된다. 이 정보는 이후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

역상담기관에 통보된다(동법 제 11조 제 1항, 3항).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사

실을 시·구·읍·면에 통보하면,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 781조 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뒤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한다)
2.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3.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4.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제14조에 따른 아동 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심리적 상
황 등 상담 내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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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역상담기관 장 또는 지역상담기관 소

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아동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출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청장은 아동의 미

성년후견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 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

편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관

받은 출생증서를 영구 보존하며, 보호출산 아동이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경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하에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공개한다. 다만 출

생자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

계 없이 공개할 수 있다(동법 제 17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 신청 후 또는 출산 후에 아동보호 신청을 철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생증서는 폐기되고, 신청인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 13

조, 제 14조 제 3항). 보호자가 대신 신청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

나, 만 14세 미만 또는 피성년 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위기 임부가 스스로의 의사결

정으로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불

가하다. 

2. 위기임신 상담8)

가. 추진체계 및 상담절차
위기임신 상담은 앞절의 보호출산제 기본체계에서 맨 첫 단계에 해당하는 ‘위기

임신 초기상담’ 및 ‘위기임신 상담·지원’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이 서비스는 위기임

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 후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에게 임

신·출산·양육 등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철

8) 해당 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2024)의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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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365일 24시간 ‘안심상담’을 제공하고자 한다. 위기임신 

상담의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 2-7]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총괄 하에, 아동권

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상담절차와 내용을 개발·보급하고 종사자 교

육을 운영하며 지역상담기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보호출산제와 관련하여 출생

증서 관리·정보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도별로 지정된 16개의 지역상담기관

은 관할 내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오랜 시간 미혼모를 중심으로 위기임산부 상담

과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혼모 전문기관이 대부분이다(<표 2-10>). 경북은 유일하

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경북지역을 제외하고 모

든 지역상담기관이 미혼모 전문기관이다. 이는 위기임신 상담 운영 시 미혼모 상담 

 

자료: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 2025. 1. 20. 인출

[그림 2-7] 위기임신 상담 추진체계

<표 2-10> 2024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특성별 분포

미혼모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부모 및 미혼모 
전문기관 계

14 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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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담 제공 시 

아동 권리와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홍보영, 2024).

 위기임신 상담의 절차는 아래 [그림 2-8]과 같다. 1차적으로 모든 위기임산부

는 초기상담을 거치며, 이를 통해 일반상담 또는 심층상담 대상자로 구분된다. 초

기상담은 중앙상담기관의 카카오톡 채널 및 지역기관 SNS, 위기임산부 핫라인 등

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지역상담기관 상담실에서의 대면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위기임산부 핫라인(1308)은 24시간 운영되며, 발신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

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수신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초기 상담에서 위기 임산부의 위기 상황이 지속적·복합적이지 않고 당면한 위기

를 해소하면 임신·출산·양육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면 위기를 해소

하기 위한 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한다(일반상담). 한편 복합적 욕구 및 다양한 어려

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례관리의 과정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심층

상담).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

관리를 실시하며, 수시로 상담 기록을 작성한다. 사례관리의 과정에서는 정서적 지

원, 사회경제적 지원, 산전·산후 지원, 원가정 양육 지원, 아동보호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 계획과 함께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연계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와 

자원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한편 긴급상담은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통한 개입이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상담

으로, 응급분만·폭력·노숙·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 등 응급 대응이 필요한 위기임

산부가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에서는 현장에 긴급 출동하며, 필요시 

공공기관, 경찰, 구급대 등의 도움을 요청한다. 출동 이후에는 추가상담 및 신속한 

서비스와 자원 연계, 일시보호 등을 통해 긴급 위기를 지원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①서비스·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

임산부의 욕구가 해소된 경우, ②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③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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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거나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거

주시설에 입소한 경우 이루어진다. 사후 상담은 출산 후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1회 이상 이루어지나, 필요 시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위기임산부의 

생계곤란, 아동 양육 등과 관련하여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가족센터 등으로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를 할 수 있다. 사례 이관의 경우 위기임산부가 거주지 이

전 등으로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한

편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 상담은 원칙적으로 종결되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하였더라도 보호출산과 관련된 상담을 지속한다.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그림 2-8] 위기임신 상담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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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목표 및 상담·안내사항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르면 위기임신 상담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산전·산후 건강보호 지원: 의료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하며, 임신, 분만, 출산 과정에서 건강 및 의료 관련 상담과 서

비스를 연계

(2) 아동의 안전한 출생 및 아동 보호 지원: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복리를 함께 추구하며,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으로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태아와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3) 임산부의 자기의사결정 지원: 위기임산부가 임신,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때 상담을 통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보, 아동의 권리, 본인의 상황, 여러 대안

의 검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도록 지원

(4)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임산부와 아동의 복리 증진 및 위기 해소를 위해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 수행

이에 따르면 위기임신 상담은 첫째로 의료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태아와 임산

부가 임신·출산을 진행하도록 하며, 다음으로 위기임산부가 최대한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원

가정 양육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태아 및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도

록 한다. 이때 사회안전망, 아동의 권리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산부가 여러 

대안을 심사숙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서는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와 관련하여서도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아래

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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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에서는 원가정 양육시 이용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모자보건법 등에 근거한 사회안전망 관련 정보

를 구체적 지원 내용 및 소관 부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 영역의 서비

스뿐 아니라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 우리금융미래재단 ‘우리원더패밀리’, 

홀트아동복지회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등 민간 복지자원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기임산부 대상 상담·안내 사항

○ 지역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

비스를 연계 가능

 -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3) 기타 서비스 안내·연계·지원

○ (각종 사회보장제도 안내)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출산·양육 지원 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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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대상별 지원 정책
가. 청소년 산모·한부모
2024년 7월 도입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및 위기임신 상담 사업 이전부터 청

소년 산모 및 한부모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정책이 있어 왔다. 영아 유기가 높은 비

중으로 미혼 산모 및 청소년 산모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 산모와 청소년 

산모를 위한 지원은 위기 영아의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청소년 산모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산모는 의료시설 방문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으며, ‘병원비가 없어서’라는 경제적 사유인 경우가 가장 많다

(이재희 외, 2021).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의 의료비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

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일태아 기준 100만원)와 중복 지급되며, 임신 및 출산 

관련 요양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과 2세 미만 출생아 진료비

에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

업」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65% 이

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로,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을 지급하며, 자녀가 1세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아동양육비 이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을 

자립촉진수당으로 제공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학교에 재학

할 경우, 검정고시 준비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 구입비 등을 연간 

154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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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부모·미혼모
 한편, 청소년 산모를 포함하여 한부모·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보다 포괄적인 서

비스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자료집이 매년 발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

에서 발간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에는 한부모·미혼모에 특화된 

정책지원이 보편적 모성보호정책과 함께 목록화되어 있다. 이 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및 기타 영역에서의 다양한 정책적 지

원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문의처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 산모, 한부모, 미

혼모 등이 실질적으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제시된 서비스 중 보편적 서비스를 제외한 위기임산부 특화 지원 내용은 <표 

2-11>과 같다. 

 다. 장애인 산모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장애 여성의 임

신·출산 가이드」를 번역, 배포하여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의료현장

에도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터 장애친

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장애이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9월 기준 서울(3), 

부산(1), 광주(1), 울산(1), 경기(1), 충주(1), 전주(1), 구미(1) 등 10개소에 불과하

고, 그중에서도 4개소만 장애친화 지원서비스를 현행 운영하며 나머지는 준비중 

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

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14개소가 있으나, 체계적 기준과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지

역편중이 있어 전국적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보건

복지부, 2024).9)

9) 보건복지부(202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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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2024년 한부모·미혼모 지원정책
영역 사업명 내용

임신·출산 출산지원시설  이혼·사별·미혼 임산부 및 3세 미만 아동 대상 숙식 제공, 분만
혜택 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지원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 등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월 35-40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온가족보듬사업
 한부모·청소년부모·조손가족 등
 상담, 사례관리,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출산·양육지원 및 서비

스 연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2세 미만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 제공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주거·자립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교육·취업
학생 미혼모 대안교 위탁교육기관  학업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대상 위탁교육 지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 4개월부터는 80%(상한 150만원) 지급

금융·법률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한
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류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 지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1기] 저소득층아동보험 Ⅱ (2020.7.31.~2022.7.30.)
 한부모가족 17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비 지원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에게 무료보험 가입
[2기] 한부모가정의료보험 (2022.7.31.~2024.7.30.)
 한부모가족 13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비 지원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에게 무료보험 가입 

기타

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용 쌀 할인지원,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바우처, 이동전화요금 감면, 과태료 
감경,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끼물 처
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감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 한부모 가정의 5-18세 유·청소년
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 한부모가족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지원  출생신고 과정 지원 및 친자검사비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2024).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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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 산모를 대상으로 한 금전적 출산 지원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

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자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산모를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양육 지

원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라. 외국인 산모
외국인 산모가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민 대상 보편적인 임신·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

인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유학(D-2 비자) 또는 결혼이주여성(F-6 비자)을 제외

하고는 등록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의 체류를 한 경우에만 주어진다(백정연, 

2022). 따라서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한 경우나,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취업 자격이 있는 외국인 

임산부라고 하더라도,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면 고용 해지가 되면서 건강보험 자격

과 수입원을 상실하는 등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백정연, 2022).

의료적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산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 유일하다. 해당 사

업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으며,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지급 절차는 아래 

[그림 2-9]와 같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등 의료적 사각지대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외

래 진료는 지원 범위가 아니며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당 30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본인부담 10%).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시도별

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서 의료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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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미등록 외국인 산모나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한 산모가 이러한 정책의 존재 및 지정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인지

하고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사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치료비 마련이 불가할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2025. 1. 23. 인출

[그림 2-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업무 절차도

<표 2-12>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상세
구분 내용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소외계층
 노숙인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자녀(만 18세 미만)
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지원 원칙
 입원·수술비 지원(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
 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는 지원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는 사전 1회, 사후 2회 총 3회 인정
 사후 정산 원칙

지원범위
 총 진료비의 90% 지원(10% 자부담), 1회당 300만원 범위 내
 연간 지원한도액(600만언)초과 시 시·도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 1회당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시·도에 제출

사업 시행
의료기관

 매년 지정
 2024년 기준 111개소: 서울(13), 부산(6), 대구(1), 인천(10), 광수(6), 대전(8), 울산(2), 

세종(1), 경기(18), 강원(7), 충북(4), 충남(4), 전북(8), 전남(6), 경북(7), 경남(7), 제주(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2025. 5. 14.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2024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수행 의료기

관 지원 현황. 2025. 1. 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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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쟁점

출생통보제는 영아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인 만큼, 출

생 미등록아동을 방지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

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위기임신 상담서비스 또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태내기에는 모성의 보호가 곧 태아의 보호로 연결되어 모와 자

의 권리가 일맥상통하고, 위기임신 상담의 목표 또한 원가정 양육 증진으로 명시되

어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청소년모·미혼모·장애인산모·외국인산모 등 대상자 특

성별 제도적 장치들의 경우,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보완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산모의 출산과 양육을 보호·지원 하는 제도라

는 점에서 넒은 의미에서 태아·영아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자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상당하다. 주요 쟁점은 보호출산제가 아동 

권리 관점에서 해당 제도가 아동이 자신의 친생부모(근원)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결과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기보다는 아이를 출산하고도 양육하지 않으려

는 무책임한 부모를 양산·조장함으로써 아동이 친부모에게서 양육될 권리를 침해

한다는 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에서는 보호출산보다 위기 임산부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 원가정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도입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출

산이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된 이상 아동 권리 및 원가정 양육에 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중심으로 보호출산제의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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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는 1904년부터 공식적인 익명출산(L’accouchement sous X; X에 의한 

출산)이 시작되어 긴 제도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익명출산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보호

출산제에 관하여 주는 함의가 크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익명출산을 통해 자녀를 낳은 어머니 및 이를 통해 출생한 자

녀들을 중심으로 익명출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김현진, 2023). 이들

에 의하면, 친생부모를 모른다는 것은 개인의 근원을 모른다는 것이며 대단한 도덕

적 고통을 야기한다. 따라서 친생부모를 아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자 아동의 권리라

고 본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가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당사자

에게 그 근원과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쁜 것이라고 주장

한다(Lefaucheur, 2004, p. 324).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익명출산아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김현진, 

2023). 2007년에는 ‘근원을 알 권리를 위한 협회(une Coordination pour le 

Droit à la Connaissance des Origines)’가 검은 페인트로 X라 적힌 흰 천으로 

몸을 감싸고 파리의 광장을 행진하였다. 2011년에는 ‘분노한 익명출산아(Les X 

en colère)’라는 이름의 익명출산아 조직에서 출생을 알 권리의 확대 및 익명출산 

관련 법률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분노한 익명출산아’는 현재까지도 사회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조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어

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 내가 낳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것은 지속

적인 고통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온갖 법을 유지하는가? 이

것이 우리의 질문이다”.10) 

1998년에는 익명출산제를 통해 출생한 한 여성이 프랑스 정부를 유럽인권법원

10) 분노한 익명출산아 홈페이지(https://www.lesxencolere.com/). 2024. 12.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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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소한 사건11)이 있었다. 그녀는 프랑스 정부에 친생모의 실명이 보관되어 있

다는 것과 자신의 출생 시점 부모님이 7년간 동거했다는 것, 그녀에게 두 명의 오

빠가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으나 프랑스 정부에서는 친모의 이름을 알게 될 가

능성을 우려하여 친모뿐 아니라 두 오빠의 이름 등 어떠한 식별정보도 제공하지 않

았다. 그녀는 이러한 프랑스의 익명출산 관련 법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인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근원적인 정체성을 아는 것은 개

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부분일 뿐 아니라, 해당 법이 아니었다면 자

신은 친생가족과 감정적 유대를 쌓아 왔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유럽인권법원은 17인의 재판관 중 10인의 의견에 따라 프랑스의 익명

출산제도가 협약 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해당 여성은 ‘친생모

와 혈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것도 

일종의 사실 인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담당기관을 통해 출생

근원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익명출산아가 출생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보장하고 있

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종합하여, 프랑스의 익명출산 관련 법이 모와 자의 서로 다

른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관 중 7인은, 비록 소수 

의견으로 최종 채택되지 않았으나, 다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근원에 관한 정보가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호하

는 사생활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법

이 모와 자의 상충하는 이해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모에게 유리한 

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보호출산제는 제도를 둘러싸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출생아의 친생부모

를 알 권리 및 사생활의 권리가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제도의 역사가 긴 프랑

11) 이 사건에 관한 일련의 내용은 Lefucheur (2004)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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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조차 아동(성인이 된 출생아)의 권리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국내에서의 주요 쟁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호출산제에 관해 제기된 주요 쟁점은 1. 보호대상 아동 최

선의 원칙 2. 입양 결정과정 3. 친부의 양육 기회 4. 아동 권리 침해(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알 권리) 등이다. 전반적인 찬반 의견을 개괄하고, 각 쟁점에 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찬반 의견 개괄  
국내에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며 보호출산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

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찬반의 입장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홍보영(2024)은 보

호출산제에 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의 주요 쟁점을 요약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

하면 아래 <표 2-13>과 같다. 찬성 측의 주요 쟁점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비판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의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아동유기 및 영아살해 예방, 궁극적 해결방법은 아니더라도 임시 방편으로서

의 입법 필요성,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에 따라 원가정 보호 및 시설 입양이 어려

운 아이들을 위한 최선책 등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침해,

보호출산제가 담보하는 대리인 동의 하의 보호출산으로 인한 미성년자·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기임산부의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호출

산제가 베이비박스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 보호출산제와 같은 익명 출산이 

영아살해 및 유기를 감소시킨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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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보호출산제 관련 국내 쟁점 

찬성 측 반대 측

 베이비박스는 아동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므로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해야 함(신옥주, 
2016)

 출생통보제 시행의 부작용으로 
아동유기 및 영아살해가 증가할 수 
있어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해야 
함(김상용, 안문희, 2023; 서종희, 
2022)

 아동의 유기를 막기 위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친생모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부터 필요함(안소영, 2018)

 아동 최선의 이익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특히 원가정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실명 입양도 어려운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출산이 
도입되어야 함. 친생부모를 알 권리는 
제한되는 기한이 제한적이고, 모든 
아동이 생부모를 알고싶어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출산제 시행의 필요성이 
우선됨(박성민, 2021)

 아동권리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보호출산제의 
활성화보다는 양육포기를 줄이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모색해야 함(권재문, 
2014)

 익명 출산은 원가정보호 원칙과 
친생부모를 알 권리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소라미, 2021)

 미혼모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출산은 
베이비박스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강화함(소라미, 2023)

 익명출산의 적용 요건이 모호하고 
자녀아 모의 동의 없이 생모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 생모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의 익명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점 등이 도입의 근거가 부족함. 
익명출산이 영아살해나 유기를 
감소시킬거라는 추측에 근거하는 것도 
문제임(권재문, 2024)

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및 
여성·미성년자·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보호출산제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전민경, 
2024)

자료: 홍보영(2024)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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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대상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홍보영(2024)은 보호대상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보호출산제를 검토하면서, 

출생 시·입양대상아동 결정 과정·성장 이후 시점에 따라 보호출산제의 영향을 살

펴보았다. 먼저 출생 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절

차에서 벗어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상담을 거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입양특례

법에 따른 입양절차에서는 상담, 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아동 최선의 이

익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이 있으나, 이 과정이 보호출산시에는 생략되며 오직 임산

부의 신청 당시 상황과 결정을 두고 보호대상아동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현재 지

정된 지역상담기관 대부분이 미혼모자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기 임산부와 관

련된 전문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태어날 아동의 관점에서 상담이 제

공될 여지는 비교적 희박하다. 또한 입양 전 숙려기간이 생부모의 사정에 따라 

축소·생략될 수 있는 점, 생부모의 개인정보 보호가 아동의 원가정 보호에 우

선한다는 점, 이미 이루어진 아동의 출생등록이 출생 후 보호출산 요청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아동의 권리침해요소로 지적되었다. 

다. 입양 결정과정  

입양대상아동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출산이 ‘원가정 양육을 최

대한 지원한 뒤에도 입양이 최선책일 때에만’ 입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아동권리협약 및 대안양육지침에 따르면 원가정 양육을 위한 

‘모든 노력과 적절한 지원’ 후에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입양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출산의 경우 친생부모의 양육이 시도되기

도 전에 입양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위한 모든 노력과 적절한 지원

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홍보영, 2024). 친생부모의 상황이 이후 조금이라도 변화

할 가능성이나 친생부모가 출산 후 양육 과정에서 직접 양육을 결심할 가능성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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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라. 친부의 양육기회 
보호출산제는 친모의 양육권 포기를 통해 친부의 양육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다

는 문제가 제기된다(남인순 의원, 2024. 10. 14.).1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제 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

이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도 보호출산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②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

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조치는, 출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

한하고, 입양특례법과 비교해서도 보호출산제의 입양 권한을 과도하게 허용한 것이

라는 비판이 있다. 실제 친부가 친자확인 후 양육을 준비하던 차에 헤어진 여자친

구가 일방적으로 양육 포기 선언 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아이를 보호출산으로 보냈

을지 몰라 친부가 걱정하고 있다는 상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남인순 의원, 

2024. 10. 14).

12)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질의서.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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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동권리 침해(차별받지 않을 권리·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
보호출산제 하에서 양육포기 및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차별받지 않

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홍보영, 2024). 보호출산제는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 신

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생후 확인된 장애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양

육 포기를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입양특례법 상 장애 아동을 입양보

내고자 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과의 상담을 통해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

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보호출산과 관련하여 위기임산

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장애 아동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호대상 아동이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일 경우, 출생

모가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정보제공과 자원 연계, 상

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보호출산제로 출생한 아동의 성장 이후 우려되는 아동권리 침해 상황은 생

부모에 대한 알 권리(협약 제 7조) 침해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호출산 신청 시 

기재한 생모의 출생증서는 ① 아동의 정보공개 청구 및 ② 친생부모의 동의 시 공

개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입양특례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정보의 질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홍보영, 2024). 출생증서에는 생부모의 

개인정보, 유전 질환 및 건강, 상담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거짓 기입된 내용일 경우 이후 정보공개 후에

도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생모의 입장에서도 이후 보호출산을 철

회하고 싶은 경우, 진술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진술 정보에 대한 기억이 불확실할 

경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생부는 소재확인이 어렵거나 

확인을 거부할 경우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동은 생부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더해, 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



위기 임산부·영아 지원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방안

66

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권리침해요소로 지적된다. 자신의 근원과 정체성에 관한 고

민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청소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년이 되어

야 독자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충분

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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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

펴본다. 구체적으로, 태내기·영아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이 시기 환경적인 개입

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살펴본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태내기·영아기 아동에 대

한 개입이 어떻게 비용 효과적이며, 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인지 살펴본다.

제1절 발달적 관점에서 본 태내기·영아기 개입의 중요성

1. 뇌 발달과 후성유전학13)

인간 발달의 초기는 뇌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이 정립되는 시기이다. 한 개인의 

뇌에 있는 수십억개의 뉴런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후성유전학

(epigenetics)의 과정을 거쳐 각 뉴런은 다양한 기능으로 분화된다(Mehler, 

2008; Szyf, McGowan, & Meaney, 2008). 이때 후성유전학은 유전자의 작용을 

결정하는 분자·세포 단위의 과정을 의미한다(Mustard, 2010). 구체적으로, 태내기

와 출생 이후 뇌로 전달되는 감각 자극은 신경과 신경 경로의 기능을 분화·변화시

킨다(Mustard, 2010). 이와 같은 신경 기능의 후성유전학적 변화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행동, 학습과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Gilber, 2009; 

Gluckman, Hanson, Cooper, & Thornburg, 2008). 이는 태아의 착상과 함께 

시작되어 태내기 내내 이루어지며 출생 후 발달 과정에서도 지속된다(Mustard, 

2010). 즉, 출생 전 임산부의 건강 문제나 열악한 영양 상태 등은 후성유전학적 과

정을 거쳐 태내의 아기에게 전이될 수 있으며(제프리 삭스, 2015), 출생 후 영아기

에도 다양한 환경적 자극이 영아의 뇌에 신경생물학적 영향을 주어 이후 건강·행

13) 이 절의 내용은 Mustard, J. F. (2010). Early brain development and human development. 

Encyclopedia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11, 5-27.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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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습 측면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내기 및 영아기의 발달 상태는 이후 제2형 당뇨, 심장마비, 비

만, 암 등 성인기 질병과 연관이 있으며(Gilbert, 2009; Gluckman et al., 

2008), 생애 초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자살자는 그렇지 않은 자살자와 달리 해

마의 DNA 프로모터 영역의 과메틸화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McGowan et al, 

2009). 유사한 동물 연구에서도 태내기 및 영아기에 이루어지는 후성유전학적 변

화를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쥐의 식단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태어난 쥐의 털 색깔 및 사이즈(비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Waterland, 2003). 또한 생후에 엄마 쥐가 충분히 핥고 그루밍해준 쥐는 글루코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유전자의 메틸화를 상실하여 이후 스트레스에 강하고 이와 

관련된 반응을 더 잘 조절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능력이 감소되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Szyf et al., 2008). 이와 

같은 일련의 동물학 연구 및 인간 대상 회고 방식의 연구들은 태내기·영아기의 환

경적 자극이 신경생물학적 구조에 영향을 주어 실제 신체적·행동적 변화로 이어지

는 후성유전학적 기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태내기·영아기 개입의 중요성
생애 초기 뇌 발달에 관한 축적된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뇌의 발달은 태내기 

및 생후 3년이 특히 결정적이다(제프리 삭스, 2015). 0-3세 시기는 스냅스의 생성

과 유지에 핵심적인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이 부적절한 자극에 노출되면 이후 발달

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Kotulak, 1998). 최근 연구에서는 

초기 환경이 이후 뇌와 신경체계의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Weaver et al., 2004). 또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후성유전학적 과정을 경험했더라도,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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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축소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Mustard, 2010). 실제로 태내기에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출생 당시 발육 부진이었던 아동일지라도, 출생 후 충분한 영양

과 환경적 자극을 공급받으면 24개월이 되었을 때 통제 집단과 거의 유사한 발달

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Grantham-McGregor et al., 1991). 

가. 영아기 뇌 발달과 개입의 중요성
생애 초기 개입은 시기가 이를수록 효과적이다. 루마니아 고아 연구(Ames, 

1997)에 따르면 출생 후 8개월 이후에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생후 4개월 

이전에 입양된 아동에 비해 11세가 되었을 때 비정상적 뇌의 발달(작은 뇌 사이

즈), 비정상적 EEG 패턴, 낮은 대사 활동 등을 보였다. 늦게 입양된 아동은 행동적 

측면(ADHD, 공격성, 유사 자폐) 및 인지적 측면(IQ)에서도 더 열악한 결과를 나타

냈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루마니아의 고아원에서 무작위로 일부 아동을 위탁가정

에 배치하고, 이후 아동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시설에서 계속 양육된 아동과 비교

한 연구가 있다(Nelson et al., 2007). 해당 연구에서 시설 양육 아동의 IQ는 71, 

위탁가정 양육 아동의 IQ는 81, 원가정에서 친부모에게 양육된 아동의 IQ는 110

으로 나타났다. 이때 2세 미만일 때 위탁가정에 배치된 경우 발달이 일반적인 수준

에 근접하였으나, 2세 이후로 위탁가정에 배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조금 더 연령을 높여 살펴본 연구에서는(Campbell et al., 2002), 미국 내 흑인 

아동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험집단은 학령 전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1년간 제공하

고, 통제집단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 후 각 집단의 아동 중 

일부는 다시 3년간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이후 아동의 문해·

수학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학령기 특별 프로그

램에만 참여한 아동의 경우 교육 효과가 있었으나 그 크기가 작고 점차 유실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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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령기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은 

훨씬 교육의 효과가 더 컸으나, 21세가 되었을 때에는 다소 유실되었다. 교육 효과

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집단은 유아교육프로그램과 학령기 특별 프로그램에 모두 참

여한 아동 집단이었으며, 이 집단에서는 교육 효과가 유실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앞서 살펴본 세 연구를 종합하면, 학령기보다는 유아기의 개입이, 2세 이후보다

는 2세 이전의 개입이, 8개월 이후보다는 4개월 이전부터의 개입이 아동 발달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초기 개입이 이를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

하는 연구들은 다수 있다(Campbell et al., 2002; Goldman et al., 2006; 

Barnett, 1995; Garces et al., 2002). Doyle, Harmon, Heckman, & 

Tremblay (2009)는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가장 성공적인 개입은 3세 이전에 

시작된 개입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나. 태아 및 산모 대상 개입의 중요성
아동 발달은 착상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출생 전 태내기에서부터 태내 환경 

및 모의 행동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임신기 약물 사용은 선천적 결함·발달지연(Okah et al, 2005), 태내 성장 저해 및 

저체중아 출생(Ventura et al., 2003), 주의산만 및 만성 분노 등의 행동문제

(Tremblay et al., 2004)와 연관이 있다. 그 중에서도 착상 후 첫 3개월 동안은 

각종 감염병과 신경유해물질, 영양결핍이 이후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중요하다(Shonkoff & Phillips, 2000). 

산모의 영양상태 및 태내 환경은 조산아·저체중아 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조산 및 저체중 출산은 출생 후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관성이 확인되어왔다(e. 

g. Browne, 2011). 인지 측면에서 저체중은 낮은 학업수행(McCormick et al., 

1996), 낮은 인지평가 점수(IQ; Saigal et al., 1991), 높은 특수교육 요구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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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유급 가능성(Ross et al., 1991) 등으로 연결된다. 사회·정서 측면에서도 조산 

및 저체중 출산은 이후 낮은 언어능력 및 사회적 기술(Hack et al., 1992) 뿐 아

니라 주의력 결핍·ADHD·불안 장애 및 정서조절 문제 등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다

(Vanderbilt & Gleason, 2010; Johnson et al., 2010; Hack et al, 2009; 

Delobel-Ayoub et al., 2009; van Baar et al., 2009; Heinonen et al., 

2010; Hille et al., 2001). 특히, 28주 이전에 태어난, 매우 이른 조산아

(‘Extremely preterm’)의 경우 상당 비율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과 관련된 행

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Kuban et al., 2009; 

Limperopoulos, 2009, 2010). 

유럽에서 규모가 큰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착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태연령이 낮은 영아일수록 울기, 먹기, 수면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한다

고 밝혔는데 이는 초기 조절장애(regulatory disroders)와 연관이 깊다(Browne, 

2011; Schmid et al., 2009; Wolke et al., 2010). 실제 조절장애를 경험한 조

산아들은 만 4세가 되었을 때 인지발달 수준이 낮았다(Wolke et al., 2010). 또

한, 이와 같이 영아기에 조절장애를 경험한 경우, 이후 학령기 외현화 문제행동과 

ADHD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Woler et al., 2009).

이처럼 태내 환경 및 산모의 건강행동은 조산·저체중 출산으로 연결되어 이후 아

동 발달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준다. 그뿐 아니라, 산전 모체의 영양 공급

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아동의 신경발달 및 건강(Barker, 1998) 뿐 

아니라 출생 후 인지·행동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Korenman et al., 1995). 

이를 고려하면,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 개입은 태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

(Doyle et al., 2009)이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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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내기·영아기 환경에 따른 뇌·행동 발달궤적
요컨대, 생애 초기 개입은 그 시기가 이를수록 효과가 크다. 뇌 발달과 후성유전

학적 기제를 고려하면 0-3세 시기 개입이 특히 효과적이고, 이 시기 안에서도 연

령이 어릴수록 개입의 효과가 크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은 출생 전 태내기

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축약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3-1]과 같다. 

   주: 발달의 누적적 효과는 점점 더 진해지는 선으로 표기됨.  
   자료: Walker et al., (2011). p. 8. Figure 2. 

[그림 3-1]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노출에 따른 뇌·행동 발달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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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가로축은 태내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발달단계, 세로축은 뇌 및 행동 

발달 수준을 의미한다. 초록색 곡선은 위험요인보다 보호요인이 클 때 나타나는 이

상적인 발달궤적, 빨간 곡선은 보호요인보다 위험요인이 클 때 나타나는 잠재능력 

이하의 발달궤적이다. 파란 곡선은 빨간 곡선의 궤적이 이후 위험요인의 감소와 보

호요인의 증가, 발달적 민감기에 이루어진 개입 등으로 인해 수정된 궤적이다. 초

록색 곡선과 빨간 곡선을 살펴보면, 환경 요인의 차이로 인한 뇌·행동 발달의 격차

는 이미 태내기에 시작되며, 출생 후 초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벌어진다.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는 격차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출생 후 초기 

아동기 이전에 적절한 환경적 개입이 이루어지면 파란 곡선과 같이 발달 궤적이 수

정되어, 초기 아동기에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태내기에 위험 요

인에 노출되어 나타난 뇌·행동 발달의 격차는 이후의 개입으로도 좁혀지지 않는다

는 점이다. 이는 태내기의 보호·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2절 경제적 관점에서 본 태내기·영아기 개입의 중요성

앞선 절에서는 태내기·영아기 개입이 이후의 개입에 비해 훨씬 효과가 크며 장기

적으로 지속된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경생물학적 기제를 살펴보았다. 이러

한 태내기·영아기의 발달적 중요성은 인적 자본 투자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점차 인

지하기 시작하였고, 초기 개입이 경제적으로 더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투자 수익률

이 높다는 결론으로 연결되었다(제프리 삭스, 2015). 즉, 뇌 발달에 핵심적인 뇌 

형성기, 초기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성격이 발달하는 시기, 인지·학습 능력과 신체 

발달의 토대가 형성되는 어린 시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아주 크고, 이런 초기 개

입은 차후 투자로 간단히 대체할 수 없다(제프리 삭스, 2015)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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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본 투자에 있어 아동기 투자가 성인·노년기 투자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라

는 점을 이론적으로 검증한 헤크만 곡선은 최근 저자에 의해 그 연령 범위가 태내

기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Cunha et al., (2006), Cunha, Heckman, Lochner & 

Masterov (2007) 등은 생애주기 능력형성 이론(Life Cycle Skill Formaion)을 

통해 인적 자본의 형성을 수학적 모형으로 설명하며, 영유아기 인적 자본 투자의 

중요성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효과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절에

서는 먼저 인적자본의 개념을 다룬 뒤, 확장된 헤크만 곡선 및 인적자본 형성 모형

(Cunha et al., 2006)을 살펴본다. 이후 인적자본 발달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1. 인적자본의 개념과 형성14)

인적자본이란 ‘사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능력 또는 기술’(이하 능력)을 의미

한다(권성준·윤정환, 2021). 이러한 능력은 다양한 세부적인 능력을 포함하는데, 

크게 인지적(cognitive) 능력과 비인지적(noncognitive)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지적 능력은 언어, 문제해결, 창의성, 학습 등과 관련된 지적 능력을 의미

한다. 비인지적 능력은 인지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으로, 공감 능력, 사교성, 

자기조절능력 등 사회·정서적 능력이다.

관련 문헌에서는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능력이 모두 생산성 및 사회경제적 성

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 및 고용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

는 인적 자본에는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능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표 <3-1>

은 미국의 노동현장에서 요구되는 근로자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 1992). 이를 살펴보면, 인지적 

14) 이 절의 내용은 권성준·윤정환(2021),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과 양육지원 재정정책에의 함의,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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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해당하는 기본능력 및 사고능력 뿐 아니라 책임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

력 등 비인지적 능력도 주요한 근로자의 능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산업연맹에서 제시하는 고용가능성과 관련된 인간의 능력도 이와 유사하게 인

지적, 비인지적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표 3-2> 참조). 

실제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용주들은 책임감, 진실성, 자기관리 등의 개

인적 특성이 학업 수준 및 인지적 능력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

였다(Holzer, 1997; 권성준·윤정환, 2021에서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서 고용주

들은 노동 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연수, 학점, 시험 점수 등 인지적 능력

보다 태도, 의사소통 능력, 이전 직장 경험 등 사회·정서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Zemsky, 1997). 요컨대 인적자본은 한 개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인지적·

비인지적 제반 능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인의 고용, 소득 등 사회경제적 변수 뿐 

아니라 건강, 주관적 삶의 질 등 개인적인 변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표 3-1>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근로자의 능력

구분 세부 능력
기본 능력 읽기, 쓰기, 수학 능력, 듣기, 말하기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의사결정, 문제해결, 합리적 추론, 학습 능력

개인적 특성 책임감, 자아존중감, 사회성, 자기관리, 진실성, 정직

직장 유능성 자원 배분 능력(시간, 돈, 자원), 대인관계 능력(팀워크, 교육 능력, 리더십)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시스템 이해 능력, 기술 활용 능력

자료: 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 1992; 권성준·윤정환(2021, p. 55)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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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영국산업연맹에서 제시하는 고용가능성

구분 세부 능력
직무 관련 가치와 태도 배우고, 배운 것을 적용하고, 발전하며, 변화의 이점을 취하고자 하는 태도

기본 능력 문해·수학 능력
핵심 능력 의사소통, 수의 활용, 정보기술, 자기개발·발전(학습 및 수행), 협업 능력, 문제해결 

기타 일반 능력 현대어 사용 및 고객서비스 능력
기타 특수 직무 기술, 개인 커리어 관리 능력

자료: 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 1992; 권성준·윤정환(2021, p. 55)에서 재구성

2. 태내기·영아기 투자의 중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기 투자의 효과성에 관해서는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Perry Preschool Program, 헤드스타드 등 유아기 프로

그램의 근거로 활용되던 이러한 일련의 연구의 흐름은 최근 투자의 시기를 더욱 앞

당겨 제안하고 있다. 즉 유아기 이전, 태내기 및 영아기에 투자가 시작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뇌·후성유전학적 기제에 근거하여 태내

기 및 출생 후 만 3세까지가 이후 발달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제시한 발달적 관

점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적자본 투자의 영역에서도 태내기·영아기

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 산전 투자 가설(확장된 헤크만 곡선)
헤크만 곡선(그림 3-2A)은 인적 자본 투자 시 어린 연령에 투자할수록 경제적 

수익이 높음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수년간 아동복지 및 유아교육 투자의 근거로 활

용되어 왔다. 최근 헤크만과 동료들은 산전 투자 가설(Antenatal Investment 

Hypothesis)을 통해 이 곡선을 태내기까지 확장하였다(Doyle, Harmon, 

Heckman, & Tremblay, 2009; 그림 3-4B). 이는 태내기에 이루어진 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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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가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4B에 나타난 두 곡선 중 점선으로 나타난 위의 

곡선은 태내기에서부터 투자가 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수익률 곡선이다. 실선으로

나타난 아래쪽 곡선은 출생 이후 투자가 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투자 대비 수익률 

곡선이다. 두 경우 모두 높은 연령에서보다는 낮은 연령에서 투자 수익률이 높다.

동시에, 태내기에 투자가 시작된 경우 출생 이후 투자가 시작되었을 때보다 장·

단기적 수익률이 더 높고, 이후 모든 시기에 이루어지는 투자 수익률도 더 높다. 

태내기 안에서도 초기 3개월, 중기 3개월, 후기 3개월로 기간을 나누어 보았을 때 

초기에 투자가 이루어졌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발생생물학적 

관점에서, 임신 초기는 태아의 뇌가 급격히 발달하며 뇌와 척수의 신경세포가 만들

어지는 시기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이 시기에 약물 남용 등 모의 행동은 신경관 

결손 등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뇌·신경계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전 투자 가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진행된 간호사-가정 파

트너쉽 프로그램(Nurse-Family Partnership program; Olds et al., 2004; 

Doyle et al., 2009에서 재인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

로 하는 간호사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으로, 임신기에 시작되어 대상 자녀가 만 2세

가 될 때까지 지속된다. 무작위 통제군 실험 결과, 만 6세가 되었을 때 간호가의 

가정 방문을 받았던 아이들은 통제군 아이들에 비해 높은 인지기능과 수용언어 점

수, 낮은 임상적 문제행동을 보였다(Oldes et al., 2004). 또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엔 아동 학대·방임 경험률이 낮았고, 성관계·체포 경험도 더 적었다(Olds et al., 

1997). 프로그램 효과성은 특히 젊고, 초산이고, 미혼이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

은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이후 임신률이 낮

았고, 추가 임신을 하였더라도 출산 간격이 더 적절하였으며, 취업률도 더 높았다. 

산전 투자 가설은 이후 조산아·저체중 출산아 및 그 외 부적절한 태내 환경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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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영아들이 다양한 발달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밝힌 문헌들(e. g. Browne, 

2011; Maddalena, 2013; Robinson, 2013)에서 연구의 틀로서 인용·뒷받침되었

다. 예를 들어, Robinson (2013)은 아동기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태내기 경험

의 중요성에 관한 문헌을 종합하여 산모의 스트레스, 술·담배 복용, 비타민 D 부

족, 빈곤이 이후 아동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저자는 문

헌의 제목을 ‘어떻게 태중 9개월이 이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형성하는가’라고 하

며, 산전 투자 가설을 적극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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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헤크만 곡선

B. 확장된 헤크만 곡선    
   자료: Doyle et al. (2009). 

[그림 3-2] 산전 투자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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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적 능력 형성 이론(Dynamic Skill Formation)

인적자본의 형성과 축적은 동적 능력 형성 이론(Dynamic Skill Formation; 그

림 [3-3] 참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모형에 따르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는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율적이다. 이에 따르면 출생 시 인간의 능력은 유전적 

특성과 산전 기간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능력이 형성, 축적된다. 성인기가 되었을 때 축적된 능력은 성인기 학

력, 고용, 소득, 범죄, 건강 등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준다. 이 모형은 인적자본의 형성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능력의 자기 생산성(self-productivity) 및 교차 생산성(cross 

productivity)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시기 개인의 능력은 다음 시기

의 능력 생산에 양(+)의 영향을 준다. 이때 이전 시기의 능력이 동일한 유형의 능

력을 생산하는 효과는 자기 생산성, 다른 유형의 능력(예: 인지적 능력 vs. 비인지

적 능력)을 생산하는 효과는 교차 생산성이라 일컫는다. 

두 번째는 능력과 투자 간의 정적 상호보완성(static compelmentarity)이다. 

[그림 3-2]를 보면, 특정 시기의 능력이 이후 시기의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발달단계까지 축적된 능력은 해당 시기 투자 효과에 양(+)의 영

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기 인지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면 학

령기 인지능력에 대한 투자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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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autz et al. (2014). p. 32 및 권성준(2021), p. 47에서 재구성

[그림 3-3] 동적 능력 형성 모형

세 번째는 이전 투자와 이후 투자 간 나타나는 동적 상호보완성(dynamic 

complementarity)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능력의 자기생산성 및 능력과 투자 간 

정적 상호보완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 투자는 해당 

시기 능력을 높이고, 능력의 자기생산성으로 인해 이는 학령기의 능력으로 연결된

다. 이때 능력과 투자 간 정적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신장된 학령기 능력은 이후 투

자효과를 더욱 높인다. 결과적으로, 영유아기 투자가 학령기 투자로 연결되는 투자 

간 동적 상호보완성이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특성들로 인해 조기 투자는 해당 시기 능력을 높일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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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후 시기의 능력 및 투자효과에도 양(+)의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인적자본 투

자는 발달단계의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얻게 된다. 동시

에, 발달 초기에 나타나는 능력에서의 계층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히기 어

렵다. 실제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격차는 연령이 높아져도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Cunha et al., 2006). [그림 3-4]는 6-12세 사이 아동의 

수학점수 및 4-12세 사이 반사회적 행동을 소득 계층(상위 25%, 25-50%, 

50-75%, 75-100%)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인지 능력에 해당하는 수학 점수에서 

소득 계층 간 격차는 6세에서 12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될 뿐 아니라 다소 벌

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비인지 능력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행동 능력 역시 4세에서 

12세에 이르기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4-6세부터 12세까지 나타나는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의 안정성은,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4-6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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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령에 따른 PIAT 수학 점수의 소득 계층 간 격차

B. 연령에 따른 반사회적 행동 점수의 소득 계층 간 격차

    자료: Cunha et al.,(2006). 

[그림 3-4]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른 인적자본 변화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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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내기·영아기 아동에 대한 환경적 개입은 발달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 근거가 충분하다. 발달적 측면에서, 최적의 아동 발달을 위한 

개입은 그 시기가 이를수록 효과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

질수록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아동기 개입의 대상 연

령의 범위가 청소년에서 초등학령기, 미취학 연령으로 점차 하향화되어 온 흐름과

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살펴본 문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영아기 및 태내기 아동

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아동 개인의 측면에서, 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영아기 개입에 관한 이론적 문헌들이 조기개입 뿐 아니라 원

가정 양육 또는 원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양육(위탁가정 등)이 아동 발달에 가장 긍

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은 원가정 양육, 

위탁가정 양육, 시설 양육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아동 중에서도 더 어릴 

때 위탁가정에 배치될수록 발달적 결과도 더 긍정적이었다. 아동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

의 주요한 권리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하면, 아동권리관점에서 아동 보호 체계는 

시설양육을 최대한 지양하고 원가정 양육을 최대한 증진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정책현황 및 쟁점과 연결해보면, 보호출

산제는 제도 구조상 태어난 아동의 원가정 양육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아동의 발달권 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가정 양육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일반론을 모든 개별 아동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모의 

개인적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여 모든 정책적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양

육이 아동에게 확실하게 더 유리한 발달적 환경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위기 임산부·영아 지원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방안

86

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

하고, 현행 정책 설계상 보호출산의 선택이 충분히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서 보호출산제의 주요 쟁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호출산의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상담·사례회의·사례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

는다는 점, 입양 전 숙려기간이 생부모의 상황에 따라 축소·생략될 수 있다는 점, 

친생부모의 양육이 시도되기도 전에 입양이 결정된다는 점 등이 문제의 소지로 작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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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외 사례

이 절에서는 위기임산부 및 영아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의 공적 제도와 민간의 움

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미국, 호주 그리고 영국을 중

심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익명출산제도(비밀출산제도)와 신뢰출산제, 베이비박스, 

안전피난처법과 공공의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위기임산

부의 안전한 출산과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아이의 생명권 보장과 알 권

리 보장과 위기 영아 발생의 예방이라는 주요 논점과 효과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프랑스

가. 익명출산제도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는 ‘Accouchment Sous X’, 즉 ‘X에 의한 출생’으로 불

리는 제도로, 출산 전 산모가 요청할 경우 신원확인 절차 없이 병원 등의 공식 기

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프랑스는 익명출산제도가 가

장 발달한 국가에 속한다.(강명원, 2020; 김자연·박은정·최윤경·차선자·윤수경, 

2023; 서종희, 2022).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임신, 출산의 비밀을 요구하

는 여성들의 보호와 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규칙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처음 생

김에 따라, 1793년에 신원확인 절차 없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제정되었다(강명원, 2020).

프랑스에서도 19세기까지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서 익명출산을 보

장하고 있었으나, 베이비박스가 아동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의견이 거세짐에 따라 

1904년에 베이비박스를 폐지하고, 상설 유기 사무소를 산부인과 병원에 설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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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종희, 2022). 1975년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됨에 따라 익명으로 출산하는 아

동의 수가 급감하였고, 이 시기에 신원증빙 과정을 없애고, 익명출산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출산한 자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등 익명출산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후, 1993년에 공식적으로 익명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제도가 

민법에 도입되었다(강명원, 2020; 이지은, 2015). 

프랑스의 익명출산에 대한 제도는 크게 가족사회활동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CASF)과 민법(Code civil)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서는 출산비와 입원비는 공공 또는 민간병원의 아동 사회복지국이 부담하도록 하

고 있으며, 익명출산의 각 단계별로 지원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강명원, 2020). 

가족사회활동법(CASF)에 의하면 익명출산을 요청하는 모든 여성은 법적 근거에 따

라 병원 혹은 사설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상으로 출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의료기관이 위치한 주의 아동사회부조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아동사회복지국 또는 입양 승인을 받은 프랑스 

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생물학적 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만 익명출산을 통해 태어

난 아동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강명원, 2022). 임산부는 익

명출산 신청 시, 익명출산의 법적인 결과를 비롯하여 누구나 자신의 혈통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들어야 하며, 출생아의 모와 부의 대한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김자연 외, 2023; 이지은, 2015; 서종희, 2022). 

이러한 혜택 및 제도는 이 프랑스인 뿐만이 아니라 관광객 및 불법체류자 등 프

랑스 내에서 출산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Bareges, 2010; 김자연 외, 

2023). 이처럼 익명출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현재 

베이비박스와 같은 다른 대안의 설치는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이지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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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익명출산제도의 효과성 및 논란
프랑스의 현행 익명출산제도는 모의 익명성 보장과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모의 

의견이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영아 유기 및 살해를 방지하기 위

해서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나 익명 

출산이 영아 유기 및 살해를 방지하는 객관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자연 외, 2023). 익명출산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전후 영아 

유기 및 살해 건수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나 관련 통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의 두려움으로 인한 

영아 유기와 살해를 방지한다는 근거도 힘을 잃고 있다(서종희, 2022, 김자연 외,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보호와 영아의 유기 

및 살해를 예상하는 기능에 대한 견해가 아직 우세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지은, 2015). 그러나, UN의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 

명시된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익명출산

제를 어떻게 보완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서종희, 2022)  

다. 그 외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제도
익명출산제도 외 프랑스의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표 5-1>

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출생 전후 시기의 여성은 의료

기관에서 무상으로 인공임신중절이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프랑스는 1983년 지방 및 국가 간의 권한 분배에 관한 지방분권법 제정을 통

해 사회복지업무와 임신부 및 유아 복지, 아동복지 등의 임무를 지방의회에 부여했

다(강홍진, 2012). 가족사회활동법(CASF)에서는 지방단치 단체에 속하는 아동복지 

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방,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홍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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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모자보호기관(Service de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에서는 시･군의 사회복지센터 내 모자보호 또는 유

아보호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강홍진, 2012). 모자보호기관에

서는 임신으로 인해 사회적 또는 의료적 위험에 처한 임산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의 산파가 가정방문을 하도록 지원하며, 6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상담

과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계획과 아동학대 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강홍진, 

2012; 서종희, 2022). 이외에도, 프랑스의 각 주에서는 가족계획·교육 센터

(Centre de Plannification et d’Education Familiale: CPEF)와 모자수용시설

(Etablissment d’accueil mere-enfant) 등의 지방아동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서종희, 2022). 가족계획·교육 센터에서는 미성년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익

명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자 수용시설은 임산부 또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시설로 물질적, 심리적,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구분 내용

임신 및 
출산 일반

 임신 5개월까지 의무적 의료비(임신 정기검진,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등) 전액 
지원 및 임신 6개월부터 산후 12일 이내의 모든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30일까지 신생아 입원비용 무상지원

모자보호기관
 각 지방의회가 운영하며 엄마와 유아보호를 목적으로 함
 출산 전후 모자 무료진료, 유아 보호, 아동학대 예방와 학대아동 수용, 아동이 

관련된 질병 역학 및 공중 건강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 담당

가족계획
･교육 센터

 미성년 대상 상담, 피임 교육, 인공임신중절등의 상담 
 익명으로 성병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모자수용시설

 가족복지법에 의거하여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 및 3세 미만 자녀 
동반한 여성 지원

 가정이나 아파트 형태의 시설에서 숙박
 대부분 한부모 보조금을 받으며 직업훈련 등을 수료

<표 4-1> 프랑스의 기타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제도  

*강홍진(2012), 서종희(2022), 심선희·이지은·정수연(2024) 및 이지은(2015)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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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가. 공공 부문
독일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한 산모가 익명으로 아동을 위탁할 수 있는 

비밀출산제도(anonymeGeburt)와 익명인도(anonymouos handover)인 ‘신뢰출

산제’를 비롯하여 베이비박스와 비슷한 개념의 제도(Baby hatch, Babyklappe)’

를 시행하고 있다(성정현·김지혜·신옥주, 2015).

1993년 임신 12주 내 낙태를 허용했던 형법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독일은 임산과 출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였다(한명진, 2019). 개정된 

형법 제218a조에 따르면, 낙태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되

나 임신갈등법에 의해 국가가 지정한 상담소에 적절한 상담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

외적으로만 12주 이내 임산부에 한해 3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낙태시술을 받

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고 있다(한명진, 2019). 

1992년에 제정된 「임신갈등법」의 주된 목적은 연방이나 주, 또는 기관의 상담소

를 방문한 임산부에게 충분한 정보와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의 선택폭을 

확장시켜주는 것이다(성정현·김지혜·신옥주, 2015). 임신갈등법은 2014년 익명으

로 출산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신뢰출산법(또는 비밀출산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임신갈등상담소를 비밀출산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한명진, 2019).

‘신뢰출산제’는 2013년 8월 23일 제정되어 2014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신뢰출산법 제정 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교회와 임산부·아동·청소년 조력을 위한 

사립기관, 병원이 임신갈등상담소를 개설하여 상담을 제공해왔다. ‘신뢰출산제’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임신갈등상담소를 중심으로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으며 비밀리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출산 시 자신의 신원은 비공개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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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녀가 16세가 되기까지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출산 전 상담소에서 행

해지는 일련의 지원과정과 신뢰출산 상담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신뢰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이후에도 친모에게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신갈등법」에 기반한 익명출산(비밀출산)에 대한 지원은 2000년 가톨릭 종교

단체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김자연 외, 

2023). 이 프로젝트는 종교단체 등에 의해 비합법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이었다. 

따라서, 「임신갈등법」 제정은 익명출산을 국가의 지원체계 내로 편입하여 위기임산

부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으로 여겨진다(한명진, 2019). 독일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헬프라인과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

으며 포괄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인 상담을 독려하고 있다(김자연 외, 

2023) 

신뢰출산제가 영아 유기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가 2014년 제

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의 효과를 점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뢰출산제 도입이 

익명으로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나는 사건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출산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박스나 익명인도, 영아 유기 

및 살해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임신갈등상담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BMFSFJ, 2017; 한정숙, 2018, 김자연 외, 2023).    

출산 이후에도 신분등록사무소과 청소년청, 입양중개기관과 가정법원 등의 기관

들이 협력과 연계를 함으로써 생모와 아이가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한명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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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 부문
베이비박스(Baby hatch, Babyklappe)의 근대적인 버전은 독일의 함부르크에

서 2000년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학계는 보고 있다(서종희, 2022). 베이비박스는 

노출을 극단적으로 꺼리는 산모가 완전히 익명으로 신생아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만

들어진 제도이며, 2000년에 처음 설치된 이후로 교회나 개인 단체 등에 의해 운영

되었다(김자연 외, 2023). 

베이비박스에 의한 익명인도는 사실상 실정법에 위반되는 제도이나 영아 유기 

및 살해는 방지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법적인 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한

명진, 2019). 그러나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에도 영아 유기 및 살해 건수가 감소되

지 않고, 아동 및 친부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비밀출산제가 등장하

게 되었고, 엄격한 조건 하에 존속시키고 신규 설치는 금지하려고 하였으나, 여성

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의 생명 보호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베비이박스

를 금지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신동현, 2015).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통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2017년 

기준으로 독일 전역에 총 93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한

명진, 2019)

 

3. 미국

가. 안전피난처법(Safe Haven Laws)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영

아의 안전에 대해 국가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원치 않거나 의도

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출산한 영아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인 의료기관이나 소방

서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타 장소에 직접 인도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안전 피난처



95

제4장 위기임산부·영아 지원사례

법(Safe Haven Laws: SHL)」15)을 제정하였다(Hammond, Miller & Griffin, 

2010). 

안전피난처법이 베이비 박스와 다른 점은 안전피난처법에서는 아기를 넘겨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직접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납치되는 

경우의 수를 방지할 수 있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rtels, 2012).

안전피난처법은 일정한 규정 내에서 부모에게 민·형사상의 불이익 없이 아기를 

익명으로 당국에 양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영아살해를 방지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Bartels, 2012). 텍사스에서 가장 먼저 1999년에 제정하였으며, 

2008년 기준 50개의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괌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SHL을 

제정하였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장 먼저 법을 제정한 텍사스의 모델을 따르고 있

으나 주마다 유기 아동의 연령 및 부모 외에 아동을 양도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정 여부, 부모의 익명성, 그리고 장소 등에 따라 규정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Bartels, 2012; 표 4-2 참고). 

인계가 가능한 연령은 생후 72시간에서 90일 이내이나 대부분 생후 한 달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도 일부 존재한다(Bartels, 

2012). 이렇게 비교적 짧게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 유기가 대부분 출산 직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생모에 의한 유아 살해 및 유기를 방

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영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출생 직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생 직후에는 산모의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점과 이러한 연령 제한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아 유기와 살해를 방지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존재한다(서종희,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에

서 영아 인계가 가능한 연령을 30일 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양육 포기가 가능한 

15) 안전피난처법 또는 영아피난제로 번역하는 경우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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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사유를 예외적인 상황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계 가능한 장소와 인계자에 대한 규정 또한 주마다 상이하다. 인계장소의 경

우, 병원이나 의료 시설이 가장 우선순위이나 많은 주에서는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직원이 상주해 있다는 조건 하에 인계 가능한 장소

를 유연하게 정의하고 있다.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주도 있

으며, 켄터키 주에서는 소방서와 경찰서를 인계 가능한 장소로 지정하였다. 뉴저지 

주에서는 학교 캠퍼스나 주거지 내 경비실까지도 “경찰 시설”로 폭넓게 규정하여 

영아 인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계자의 경우에는 베이비박스가 있는 소정의 

시설에 아동을 인계하는 장소인계형을 허용하는 주와 지정된 장소에 근무하는 사

람에게 물리적으로 인도해야 함을 명시한 직접인도형, 그리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주로 나눌 수 있다(서종희, 2014). 아동의 인계자는 주로 부모 또는 부모가 지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다. 직접인도형은 직접 대면하여 사람에게 영아를 인도한다는 

점에서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직

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에 산모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익명성은 35개 주에서만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주에서도 익명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안전피난처법 

자체가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되는 정보에 관

한 규정도 각 주마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보 수집에 대

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각 사례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산모에게 맡기고 있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는 주도 있으며 반대로 정

보 수집을 일절 금지하는 주도 있다(Bartles, 2014; 서종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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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연령
 대다수 주가 유기 가능 연령을 30일 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생후 72시간 

이내에서 최대 9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함 
 노스다코타와 인디애나 주 일부에서 예외적으로 1세 미만까지 허용

장소

장소유기형
(17개주)

 대부분의 주에서는 병원 또는 의료 시설로 지정
 소방서나 경찰서,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주도 존재
직접인도형
(31개주)

 명시된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물리적으로 직접 전달할 것까지 
명시함

불특정형
(2개주)

 임의의 ‘책임이 있는 성인’의 아동 인도 일반적으로 허용(메릴랜드)
 아동을 적절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또는 적절한 장소에 아이를 

두고 그 즉시 적절한 사람에게 통지 허용(뉴욕)

인계자

모친 또는 
부친

 대다수 주는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인계할 수 있다고 하나, 
모친으로 한정한 주도 존재(조지아, 테네시)

대리인 허용
(19개주)  모의 건강상태 고려하여 부모의 의뢰를 받은 대리인까지 허용

익명성
 35개 주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인계자의 익명성 보장
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부정이 아니라 안전피난처법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는 주도 존재(8개주)

<표 4-2> 미국 각 주별 안전피난처법 내 상세 규정 비교

미국의 안전피난처법은 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산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미영아피난제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피난처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최소 약 45,000명

의 아기를 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에 불법으로 유기된 아기는 약 1,608

명이며, 이중 사망한 경우는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피난처법이 심각

한 경우의 아동 유기와 살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정현·김지혜, 2025). 그러나, 영아 유기 및 살해와 관련된 정보가 극히 부족하

고 정보 수집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계 기관과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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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다르게 나와 안전피난처법의 제정 및 시행이 효과적이었다는 객관적인 근

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NSHA, 2021). 이러한 점 때문에, 안전피난처법

의 실행과 관련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Thomas & Kaminsky, 2022). 

또한, “효과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존재한다. 공식 데이터에서

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 명의 아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효과적

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식 자료는 영아 

유기 및 살해가 발생했을 경우만 집계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안전피난처법이 정말로 위기에 처한 산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Hammond et al., 2010). 그리고, 안전피난처법이 존재하더라도 도

덕성이나 현실감각이 현저히 결여된 산모의 영아 유기와 살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으며, 안전피난처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영아 유기와 살해를 고

려하지 않았을 산모에게 오히려 양육 포기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되

고 있다(Hammond et al., 2010; 김자연 외, 2023).

나. 기타 지원 제도
 고위험 임신 여성을 위한 제도로 미국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고위험임신을 위한  

관리 제도’(Care Management for High-Risk Pregnancies: CMHRP)16)가 있

다. 이 제도는 국민 의료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제도 산하 프로그램이며, 지방 

보건 당국에 의해 운영된다. 메디케이드 수혜 조건 등 세부 내용은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지방 보건 당국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신 여성이 고위험

16) NCDHHS(2025.02.13.). https://medicaid.ncdhhs.gov/care-management/care-management-high-

risk-pregnancies-cmhrp (접속일: 202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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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한다. 등록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조산 경험이 있는

지, 임신을 위험하게 하는 만성 질환이 있는지, 거주 환경이 위험한지, 약물 사용 

이력이 있는지,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산

모와 태아가 필요한 건강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 인계한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출산 전후 임신부의 사망률

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17). 이 지원

책에는 지역 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산전/산후 관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HRSA)의 ‘모성-영유아 가정 방

문 프로그램(MIECHV Program)’에 향후 5년 동안 자금을 두 배로 증가시키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국 보건부에서는 매년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효

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중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 중 하나로 

Parents as Teachers(PAT)가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구체적으로 임산부 및 만 

0~5세의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건강 및 발달 관련 스크리닝과 가정방문, 

부모모임,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박우철·강혜성, 2022). 또한, 질병통제예

상센터(CDC)는 향후 5년 동안 임신 관련 사망을 더 잘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

공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성 사망 검토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Committees)”에 대한 지원을 기존 46개 주에서 52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

였다.

17) 육아정책연구소(2024.09.11.). 해외육아정책동향. ‘모성 건강 개선 및 가정방문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 발표’.  

https://www.kicce.re.kr/(접속일: 202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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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가. 익명출산 관련 제도
호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안전피난처법이나 베이비박스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이가 어느 출산 시점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아이의 시

신을 유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몇몇 의료기관에서 비공식적

으로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이 발

생한 이후 

 호주에서는 2007년~2010년경 공공장소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q

발생하면서 영아 유기와 영아 살해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Bartels, 2012). 이 시기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은 최소 8건으로, 2010년 전 

호주 국가대표 수구 선수인 Keli Lane이 영아살해혐의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논

의가 활발해졌다. 재판 결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Keli는 십대 때 두 건의 임신중

절과 한 건의 입양 경험이 있었다. 이 중에는 아이의 친부를 비롯하여 가족 모두 

Keli의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 재판부는 영아살해혐의 유죄판결을 내

리면서도 Keli의 불안정한 정신상태와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고립감에 따른 행

동이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유죄판결 이후 2010년 빅토리아 주와 2011년 남호주에서 각각 호주만의 ‘안

전피난처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제정되지 않았고, 2023년 시드니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이후18) 다시 한번 안전한 영아 인계 장

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는 제정되지 않고 있다.     

18) News.comm.au. (2023.04.26.). https://www.kidspot.com.au/news/why-doesnt-australia-have-ba

by-boxes-and-safe-haven-laws/news-story/1bbe559ece443eeda7ccbf894e49ce1f (접속일:2025.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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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 지원 제도
호주에서 위기임산부를 포함하여 임신 및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공공 건강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헬스 다이렉트 

호주’(Healthdirect Austrailia)와 ‘임산부 및 초기 아동기 지속 가정 방문 프로그

램’(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ng; MECSH)이 있다

(박우철,강혜성, 2022). 호주에서는 보편적인 건강 의료 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Medicare)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임신 및 출

산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 피검사, 정기적

인 초음파 검사, 일부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 임신 관련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

하거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19) 국가적인 공공 보험 외에 민간 또는 개인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조산사를 통하여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20).

또한, 임산부 및 초기 아동기 지속 가정 방문 프로그램(MECSH)에서는 산모 또

는 2세 미만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

정방문을 진행하여 부모로서의 역할 전환과 산모 및 아동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기타 자원 이용에 관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21). 

19) Austrailian Gover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https://www.pregnancybirthbaby.

org.au/private-health-insurance-and-pregnancy#:~:text=In%20Australia%2C%20care%20as%20a,

a%20private%20or%20public%20hospital. (접속일:2025.04.16.)
20) 위의 글.
21) Title IV-E Prevention Services. (2023.11). https://preventionservices.acf.hhs.gov/programs/843/

show (접속일: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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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가. 익명출산 관련 제도
영국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비밀출산제도나 베이비박스와 같은 제도를 국가적으

로 마련하지 않은 나라이다. 1861년 개인범죄법 27조에 2세 미만 아기 유기는 형

사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후에 아기를 유기할 수 있

는 어떤 예외 사항도 두지 않았다22). 이후에 미국과 같은 법 도입을 요청하는 온라

인 서명 운동이 여러 차레 크게 있었지만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근본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과 출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버려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나. 기타 지원 제도
영국은 서유럽 국가 중에 가정 방문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로 1930년

대 중반부터 ‘가정 건강 방문’(Home Health Visitng; HHV) 이라는 이름으로 본

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건강가정방문프로그램’(Health 

Visiting Program; HVP)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공

공보건간호사나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돌본다. 2015년

부터는 0-5세 아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고,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지방 

당국으로 그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김주미, 2017). 

아동건강가정방문사는 가정방문 시 부모의 양육 기술과 가정환경, 아동의 발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23)(서영민, 2018). 방문 횟수는 각 지방정부의 

22) 오마이뉴스(2024.06.2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

03042279. (접속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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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임신 28주 시기와 출산 후 2주, 한 달 그리고 1년 즈

음 정도에 방문한다. 첫 방문인 임신 28주 시기에는 아동건강가정방문사가 처음 

방문하여 임신부의 상태를 파악하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며 양육 관련 

정보 및 수혜 가능한 정책이 담긴 책자를 전달한다. 출산 이후에는 방문 시기마다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확인하고 아이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발달과 양육

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아동건강가정방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산모와 아이

의 신체, 정서적인 안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

도 존재한다. 첫째는 아동건강가정방문사의 업무 과중이다. 한 사람당 담당하는 아

동의 수가 500명이 넘는 경우가 전체의 25%에 달한다고 보고된다. 또한, 아동건

강가정방문사에게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부모가 신

고에 대한 우려로 신뢰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가정방문에 대한 법

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인의 허락 없이

는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가정방문서비스 외에 영국에서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 등록된 경우, 

임신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24). 2022년에 한 전문의

는 런던의 동남쪽에 위치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모성 및 신생아 돌봄 실태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영국 내 의료수준이 발달하여 전반적인 모성 및 신생아 돌봄 서비

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료진이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예방이 가능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Kirkup, 2022). 이 보고서

를 바탕으로 영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의료

인력과 조산사를 교육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모성건강을 증진하고자 2024년 3월 

23) 아동건강가정방문사의 내용은 서영민(2018)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24) KBS 뉴스(2012.07.22.). [월드리포트] 영국프랑스 출산율을 높여라. https://news.kbs.co.kr/news/pc/vie

w/view.do?ncd=2507352. (접속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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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로 약 610억원을 지원한 것을 발표하였다25). 또한, 출산 전후의 모든 과정에 

걸쳐 산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정책”은 영국 보건복지부

가 2024년 발표한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의 우선순위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26). 

6. 시사점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와 독일의 신뢰출산제, 미국의 안전피난처법은 모두 국가

적인 차원에서 영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가 합법적으로 영아를 인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 유기 및 살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들 

제도는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 자녀의 생명권 및 알 권리 보

장의 정도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호

주·영국과는 대조적이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과 형태라고 하더라도 

산모가 영아를 유기·인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다양한 지원

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산모가 영아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정

책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최초로 임산부 가정방문 서비스를 시

행하고, 가정방문 기한을 자녀 연령 기준 만 0-5세까지 확대해온 것은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지에 몰린 위기임산부의 열악한 상황

을 고려하여 익명출산 및 익명의 영아 인계를 공적 체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익명으로 영아를 인도할 수 있는 제도가 실제 영아 

25) GOV UK (2024. 3. 10.), “£35 million investment to boost maternity safety”, https://www.gov.uk/

government/news/35-million-investment-to-boost-maternity-safety  (접속일: 2025.04.04.)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08.01.). 국제동향. 영국,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https://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p=1&idx=132420 (접속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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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살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또한 이러

한 제도가 오히려 합법적으로 아동을 유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판도 있으며, 아

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UN아동

권리위원회가 ‘아동에 대한 익명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의 비밀출산제 도입 가능성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기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보장하며 안전한 양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부터 이들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국적을 불문하고 출생 전후 시기 여성에게 무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도 국가보건서비스에 등록된 

경우에는 임신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헬프

라인 및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출산 이후에도 여러 기관과 연계

하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프랑스, 미국과 호주,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임신 기간 및 출산 이후 일

정기간 동안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산모와 영아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

원을 조기에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기방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는 상태이며, 지자체별로 간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예: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그러나 보편적으로 안

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산 전부터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임산부를 조기에 발견하

여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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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

이 절에서는 위기영아·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국내 민간사업의 대표 사례로서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을 살펴본다.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은 영아유기 

및 살해 범죄 피해의 근본 원인을 임신과 출산의 과정마다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

산부’의 고충에 두고 시작한다. 왜냐하면 임산부들에게는 위기 상황마다 필요한 지

원을 제때 제공받을 곳이 하나는 없다는 막막함이 곧 빈곤, 장애, 공포 등 경제·사

회적으로 가중된 양육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 혼자 양육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자조의 체념으로 이어져 결국 위기에 놓인 임산부들은 자녀의 

‘원가정 양육’을 포기한다(초록우산, 2024)27). 이에 초록우산은 위기 임산부와 위

기 영아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였고 ‘임산부와 함께 위기 상황에 놓

인 영아’가 원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

표이다.

1. 사업대상
2024년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은 아래 <표 4-3>과 같다. 구

체적으로, 임신 중인 위기 임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위기 산부, 그리고 36개월 

이하의 위기영아가 사업 대상이다. 이때 위기란 안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인, 조직, 지역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

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

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초록우산에서는 [그림 5-1]과 같이 위기임산부 안에 청소

27) 초록우산(2024). 2025 중점사업 안내서-위기영아(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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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임산부, 이주민 임산부, 장애인 임산부, 가정폭력 피해임산부를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공식 지원체계를 이용 불가하다는 

점, 가정폭력 피해 임산부는 아동 친권 및 양육권 다툼 소지가 있어 한부모/미혼모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록우

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에서 칭하는 위기영아란, 36개월 이하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

제적·심리적·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원가정 양육에서의 위기를 겪게 되는 영아를 의

미한다.

<표 4-3>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 사업대상

구분
위기영아지원사업 지원기간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 36개월

정의
위기임산부

위기영아
위기임부 위기산부

자료: 초록우산(2024). 2025 사업계획 수립지침-위기영아지원(내부자료).

<표 4-4>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 위기임산부의 구체적 사례
구분 특성

청소년 임산부

 부모 및 청소년으로서 성장이 동시 진행
 원가정에서 학대, 폭력, 방임에 노출된 경우가 많음
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
 추변의 시선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어려움

장애인 임산부 외

 전문 서비스 지원 인프라 부족
 막연한 두려움, 주변의 이해 부족, 정보 부족
 경계선 지능 산모의 임신과 출산 반복
 홈리스(노숙인) 임산부가 길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이주민 임산부

 언어장벽, 정보 부족으로 자원 이용 어려움
 격한 노동으로 조산아, 미숙아 출산율이 노음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공식지원체계 이용 불가
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아동은 이큐베이터 이용시 몇 천만원~억단위의 병원비

가정폭력 피해  아동 안전 위협



위기 임산부·영아 지원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방안

108

자료: 초록우산(2024). 2025 중점사업 안내서-위기영아(내부자료). 

2. 사업내용28)

2024년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은 아래 <표 4-5>와 같이 총 3단계로 기획 

되었다. 1단계는 ‘위기 경감 지원’을 목표로 위기 임산부에게 긴급의료, 주거·생계

비 지원, 돌봄비 지원으로 안전한 주가 및 의료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의 임신·출

산을 돕는다. 2단계는 ‘회복 지원’으로 양육 코칭, 심리정서지원 등을 제공하여 원

가정 양육을 돕고, 3단계는 ‘안정적 유지 지원’으로 자립 역량강화, 자원연계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자립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초록우산은 이 단계 중에서 특히 1단계

인 ‘임신·출산의 위기경감 지원’ 사업에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표 4-5>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3단계)

28) 이 절의 내용은 ‘초록우산 신규중점사업 표준제안서(위기영아지원사업)’(초록우산 내부자료, 2025)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였다. 단계별 사업 내용은 초록우산 본부에서 지역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예시 사업으

로, 개별 지역 및 사업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가공하여 적용한다. 

지원 
단계

위기 경감 지원
(임신·출산)

회복 지원 
(양육)

안정적 유지 지원
(자립)

목표 안전한 주거 및 건강한 
환경에서의 임신, 출산 지원

위기영아 가정의 양육을 
도울 수 있는 가족해체 예방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지원

배경

1. 공적체계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 임산부

2.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1.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

2. 주거안정에 어려움
3. 경제적 어려움  

1. 취업 어려움
2. 경제적 자립을 희망
3. 만 36개월 미만 자녀 

양육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산전진료비, 
산후조리원, 긴급의료비

 긴급 주거환경 마련: 

 양육 코칭 지원
 아이돌보미 지원
 양육물품 지원

 자격증 및 학업비 지원: 
검정고시 준비, 대학교 
학업, 직업훈련을 통한 

임산부
 배우자가 경제권 박탈 시 어려움 발생
 아동의 친권 및 양육권 다툼 소지
 한부모/미혼모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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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의 위기경감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6>과 같다.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공공 지원으로 부족한 임신·출산 의료비 및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한다. 또한, 특히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

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주거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밖 출산의 위기

에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산부인과 인근에 긴급 쉼터를 제공한다. 보증금과 관리

비 및 월세, 쉼터 운영비 등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사업 종료시 보증금은 위기영

아 지원사업으로 전환 사용한다. 사진 촬영 지원은 위기임산부 가정의 가족사진 촬

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삭사진, 100일사진, 돌사진 등 임산부·영아 양육 가정

에서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다양한 가족사진 촬영을 돕는다. 비용 지원에는 아크릴 

액자, 포켓용 사진 앨범 및 보관용 사진 등의 상품이 포함된다.

<표 4-6> 초록우산 임신·출산의 위기경감 지원(사업 내용)

보증금, 관리비 및 월세, 
쉼터 생활비

 사진 촬영지원
 주거지원: 초기 정착비, 

주거환경개선비, 첫살림 
구입비

 가족여행 지원 자격증 취득비
 창업비 지원

구분 주요내용

의료비 지원
 임신 중 사전진료 및 출산경비 관련 부족분 지원
 산후조리비용 부족분 지원
 의료사각지대(외국인) 관련 의료비 지원

긴급 쉼터 지원

 산부인과 인근 위기임산부 긴급 쉼터 이용 지원
 보증금, 관리비/월세, 쉼터운영비 지원
 협력기관 협업을 통한 위기임산부·위기영아 1:1 관리
 사업 종료시 보증금은 위기영아 지원사업 사용 전환

사진 촬영 지원  가족사진 촬영 지원 (만삭, 100일, 돌사진, 가족사진 등)

주거지원  독립된 주거환경 지원(전/월세 보증금)
 환경개선(주거환경개선비, 첫살림 구입비)



위기 임산부·영아 지원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방안

110

제3절 소결

이상에서 주요국의 위기임산부·영아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민간 자원 

사례로 초록우산의 위기영아 지원사업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보

면, 익명출산 및 영아 인계 절차를 제도적으로 구축한 나라(프랑스·독일·미국)와 그

렇지 않은 나라(영국·호주)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보호

출산제의 도입으로, 프랑스·독일·미국 등과 유사한 제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익명출산과 관련된 영아권리침해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정 양육 증진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위기임신 상담을 함께 도입하였는데, 이는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살펴본 국가들에서는 위기임산부 및 영아를 지원하기 위한 산전·산후 정

기적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산전부터 

위기임산부를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가 중

앙 차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기임신 상담사업을 통해 위기임신부

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효과를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으나, 임신부 본인이 직

접 상담을 신청해야 사례 발견 및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스크

리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든 임신부에 대한 보편적인 가정방문이 어렵다면, 소

득 수준 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로 시작하여 단

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영국의 경우 산전 진료비 지원뿐 아니라 산후 1년까지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출산·영아 양육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출산바우처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위기임산부의 특성상 산전 관리에 

소홀하고 임신 환경이 열악하며, 이는 건강악화 및 출산상 이슈 등으로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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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산부에 비해 더 많은 의료비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기임

산부에 대하여서는 의료비 지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위기영아·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국내 민간사업의 대표 사례로서 초록우산 위기

영아 지원사업은 원가정 양육이라는 뚜렷한 사업목표를 가지고 임신 전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욕구에 따라 단계별로 촘촘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영역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이

주민 임산부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기혼자를 사업대상으로 폭넓게 수용하고 있

다. 또한, 공공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

어, 공공영역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는 보편적인 건강보험 및 임신출산바우

처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의료적으로 특

히 취약한 위기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은 부족하여 민간 자원에 의존하

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산전·산후 위기임산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련

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임부·산부 및 영아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임신·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사한 가정방문 프

로그램이 부재하다. 작년 도입된 상담사업을 통해 사례 발굴과 상담, 사후 모니터

링까지 수행하고자 하나 여러 한계가 있다. 

첫째, 위기임산부가 먼저 상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스크리닝이 

어렵다. 둘째, 해당 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넘어서서 경제적 자립과 자

녀 양육까지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 자녀와의 삶의 청사

진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하는데, 현행 공공 서비스로는 출산 이후 생

계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가정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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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출산 시점 결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임산부의 삶 전체에 지속되는 과

제이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면, 출산 시점 위기의 경감뿐 아니라 출산 이후 자녀와 

함께하는 삶을 충분히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될 때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

육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동 권리 및 발달의 관점에서 보아도 원가정 양육이 최대치로 증진·선택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아동 권리 보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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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위기임산부·영아 지원제도 

개선방안 논의
제 1절  |  문헌조사

제 2절  |  종사자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제 3절  |  종사자 및 당사자 심층면접

제 4절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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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위기임산부·영아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위기임산부 대상 연구에서 밝혀진 위기임산부의 어려움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를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위기임신 상담

지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현 제도의 

운영 실태와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제1절 문헌조사

최근 국내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양육실태와 정책요구를 수집한 연구로는 김자

연 외(2023), 성정현·김지혜(2024)의 연구가 있다. 이 절에서는 이 두 연구에서 나

타난 위기임산부의 양육실태 및 정책요구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주요 선행연구
김자연 외(2023)는 10명의 한부모 또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임신-출산-양육 경험과 자립 및 양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타난 

미혼모들의 주요 경험과 요구를 나타낸 것은 <표 5-1>과 같다.

<표 5-1> 김자연 외(2023)에서 나타나는 한부모/청소년 미혼모의 경험과 요구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임신 및 출산기 
특성

임신사실 확인과 출산·양육의 결단

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숙고의 시간을 거쳐 출
산과 양육 결단

 출산, 양육 이행에 대한 지지 세력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 대부분

 태아의 생부는 출산을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대다수

임신·출산·양육 관련 의료서비스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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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경험

산후조리 및 자녀 양육 지원 경험

 자비 또는 민간단체 비용 지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 미혼모 지원시설에서 산후조리
 주변 도움 없이 혼자 산후조리
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없음

출산 이후 양육비용 및 주거 지원 
이용 경험

 민간 지원단체 또는 미혼모 지원센터를 통해 주
거지원

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아기용품 구입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지지기반 부재 또는 약화에 따른 
어려움

 임신사실 확인 후 원가정, 친구 등 지지기반이 약
화되는 과정 경험

 사회적 지지망을 새롭게 형성하지 못한 채로 자
녀 양육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

 불안·우울 경험
 임신 중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출산을 경험
한 경우가 대다수

 돌봄 공백으로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립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노력

자녀 양육에 활용한 제도  기저귀 바우처 이용 경험이 높음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준비 
활동

 자격증 취득 등 자립을 위한 교육에 시간을 투자
함

 진로를 탐색,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과 지원
에 대한 필요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노력
 미혼모 지원시설 및 연계된 2차시설 이용 
 정부 주거보조, 임대사업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고자 노력

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노력  자녀양육방식 등에 관한 부모교육 필요성 인식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혼모/한부모 대상 양육지원사업 
확대 요구

 기저귀 바우처 기간 확대 필요성
 양육수당, 부모급여 확대 필요성
 저소득 가구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교육 

참가가 필수라서 접근성 문제가 큼

미혼모/한부모 대상 돌봄 공백에 
대한 보육 및 양육 지원 확대

 어린이집 이용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
고자 하나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시간제한, 비용 
등의 이유로 활용에 제한이 있음 

미혼모/한부모 지원 기간과 소득 
산정 기준의 유연성 요구

 취업을 통해 가구소득이 증가하긴 하지만, 오랫동
안 지속적으로 취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고 소득 증가분이 크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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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위기임산부들은 임신 및 출산기에 출산과 양육 이행을 지지하는 

세력이 마땅치 않고, 특히 태아의 생부는 출산을 반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숙고의 시간을 거쳐 출산과 양육을 결단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후 지지기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지속되는데, 출산과 양육을 결단함에 따라 원

가정, 친구 등의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불안·우울 등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임신 중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부분의 위기임산부들은 경

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지기반이 없는 상

황에서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없어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주된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기임산부들은 자녀 양육·경제적 자립·안정적 주거 

확보·부모로서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녀 양육에는 공

적 지원 중 기저귀 바우처 제도 이용 경험이 높았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에 시간을 투자한다. 또한 미혼모 지원시설과 연계 

시설, 정부 주거보조, 임대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고자 노

력하며, 자녀양육 등에 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노력하였다. 

관련된 정책요구로는 크게 (1) 양육지원사업 확대 (2) 돌봄 공백에 대한 보육 및 

양육지원 확대 (3) 지원기간 및 소득산정기준의 유연성 확보 (4) 다양한 가족에 대

한 배려 및 사회적 편견 해소가 도출되었다. 먼저 (1) 양육지원사업 확대와 관련해

서는, 기저귀 바우처 지원 기간(0~24개월)이 육아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어 기저

귀 바우처 지원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육수당, 부모급여 

제공하는 등 유연성이 필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배려의 필요와 
사회적 편견 해소에 대한 갈망

 부모참여수업, 부모교육 등에서 늘 양부모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가족 유형의 다양성을 사회에서 폭넓게 수용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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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현 공공 수당 수준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과, 영양플러

스 사업의 접근성 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2) 돌봄공백에 대한 보육 및 양육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순위·시간제한·비

용 등의 문제로 인해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3) 지원기간 및 소득산정기준의 유연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위기산부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가구 소득이 증가하긴 하지만 일자리 특성상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취

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수 있고, 소득 증가분이 크지 않으므로 지원금

이 바로 끊길 경우 경제적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

예기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기간 및 소득산정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배려 및 사회적 편견 해소와 관련하여, 기존 

부모참여수업이나 부모교육이 모두 양부모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기산부에게 

소외감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한편, 성정현·김지혜(2024)는 위기임신·출산 경험자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을 진행하고 그 경험을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징적으로 임산부가 경험한 위

기와 영아가 경험한 위기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5-2> 성정현·김지혜(2024)에서 나타나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경험과 요구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임산부가 
경험한 위기

산전 진료 위기  임신 인지 지연과 산전 관리 공백
 산전 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응급 출산 위기  산전 진료 부족이 초래한 응급출산
 임산부의 건강 악화로 인한 응급출산

아기 친부와의 관계 위기  아기 친부의 부정과 회피
 아기 친부의 혼외 상대로서의 불확실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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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을 계기로 형성된 결혼 관계의 불안정성
 폭력적인 관계로 인한 갈등과 고통

모의 정신건강의 위기
 어린 시절 폭력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건강
 임신 중 폭력과 불안정한 관계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 임신 전후 정신건강 관리의 어려움

임신 출산 지원체계의 위기  출산 전후 불안정하고 열악한 거주지
 부모와의 단절과 부족한 주변 지지망

산후관리의 위기  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족한 산후조리
 산후조리의 부재

자원과 정보 연계의 위기
 복지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
 정보와 자원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과 

안내 부족

영아가 
경험한 위기

태아의 건강 위기
 늦은 임신 인지와 산전 관리 부족으로 인한 태아의 

성장 지연
 폭력적 환경 속에서의 임신과 태교

영아 발달의 위기

 부부 갈등과 폭력에 노출된 불안정한 양육 환경
 잦은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불안정한 양육 환경
 모의 불안정한 정신 건강에 따른 불안정한 양육환경
 불안정한 양육 환경으로 인한 영아의 발달 지연

아동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양육 요건의 위기

 충분한 영양 공급의 어려움
 양육물품 비용 부담으로 인한 현실적 고충
 육아기술 및 육아 연계망의 부족
 사회적 위축과 고립 속에서의 양육 고충
 모의 신체적 소진과 양육의 부담 

현 가족의 취약성에 따른 복합
적 위기

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돌봄과 경제적 부담
 폭력에 취약한 양육환경과 자녀의 피해

공적 자원 서비스 이용의 위기

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필요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 관련 기관 직원의 관련 제도의 정보와 이해 부족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지원의 아쉬움 

도움이 된 
지원 경험 정부기관 서비스

 출산지원비
 바우처
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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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경험하는 위기는 산전 의료 위기에서부터 관계 위기, 산부 개인의 정신

적 위기, 산후 관리 및 자원 위기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위기임산부는 임신에 

대한 인지가 늦고 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어 산전 관리에 공백이 있는 경우

가 많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악화 및 응급출산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더해 아기의 친부가 임신을 부정·회피하거나, 불확실하고 폭력적인 파트너 관계를 

경험하는 등 친부와의 관계 위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 위기는 임산부 개인의 

어린시절 경험 등과 함께 임산부의 정신건강 위기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한편, 산

전부터 시작된 의료공백과 건강악화는 산후에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산후관리 부

족으로 인해 더욱 큰 신체적 위기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정신적·신체

적·관계적으로 다층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나 사회적 

관계망 등은 임산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공공 복지자원 및 정

보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공공기관 생필품 및 기초생활 
지원

 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의 필수품 지원
 폭력 위기 상황에 대한 공공기관 지원

사회적 지지  지인의 경제적 도움
 맘카페에서의 정보 및 물품 교류

민간단체의 후원
 임산부, 아기를 위한 필수자원 지원 
 정보 제공
 심리상담, 교육지원

필요한 정책과 
지원

기초생활보장
 현실을 반영한 생계지원
 아기가 쓸 생필품 지원
 의류 부족

신체적, 심리적 치료비용 지원  산전검사비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자녀양육 돌봄서비스

 산후조리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장벽 개선
 자녀양육 교육 및 정보제공
 한부모 지원 확대
 자녀 연령기준에 따른 지원
 정보 부족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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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위기는 곧 모체에 연결된 태아 및 산후 영아의 위기로 연결되었다. 태

내기에는 산전 관리 부족으로 인해 태아의 성장 지연이 나타났다. 또한 불안하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임신기를 보낸 임산부는 당시 환경이 태아에게 미쳤을 정서적

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출산 후에도 영아는 부부갈등과 폭력, 잦은 

거주지 이동, 모의 불안정한 정신건강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 처하게 

되며, 이는 실제 영아의 발달지연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모가 처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공급, 양육 물품, 육아 연계망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양육요건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원 및 서비스의 사

각지대에 있거나 이용 상의 어려움·불충분성으로 인해 공적 자원이 아동 발달을 충

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산부들이 유용하다고 경험한 공적 지원은 출산지원비와 바우처, 의료비 

지원,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필수품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서비

스 및 폭력 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이었다. 그 외 도움이 된 지원으로는 지인의 경

제적 도움, 맘카페 등에서의 정보와 물품 교류, 민간단체의 자원·정보·서비스(상담, 

교육 등) 지원 등이 있었다.

관련된 정책욕구로는 (1) 기초생활보장 (2) 신체적, 심리적 치료비용 지원 (3) 자

녀양육 돌봄서비스가 나타났다. (1)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현 생계지원이 현실

적인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임산부 가정 중에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도 많아 향후 자녀 수를 고려한 의식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특히 아기가 쓰는 생필품(쌀, 분유, 기저귀) 및 의류에서 많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다. 

(2) 신체적, 심리적 치료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산전 의료비가 현행 100만원으로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또한 위기임산부 중 많은 수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인데, 이에 대한 개입과 처치 없이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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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위기임산부가 양질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비용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자녀양육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 서비스 및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하고 원가족과 분리된 경우가 많은 위기

임산부의 특성상, 산후조리 및 자녀 양육에서 공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를 혼자 돌보면서 생계를 위해 구직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리는 

위기임산부에게 자립을 위한 충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모교육, 한부모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부모 연령에 따른 지원 

격차 해소 및 자녀 연령에 따른 지원으로 개편, 공공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정책요구가 나타났다. 

2. 시사점

문헌조사 결과 위기임산부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다층적인 위기를 경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환경이나 소득 등의 측면에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충분한 요건이 되지 않고, 사회적·관계적 측면에서도 자녀 친부나 원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임산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성인이 된 후 경험한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임산부

본인도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하였다. 이러한 다층적인 위기 상황은 산전 관리 소홀 

및 건강 악화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는 태아의 발달지연이나 응급 출산으로 이어

지기도 하였다. 

위기 임산부를 둘러싼 다층적이 위기상황은 출산 이후에도 지속되어 자녀 양육

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영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산모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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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잦은 거주지 이동,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 환경은 영아의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공적 지원체계는 이러한 위기를 충분

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민간 자원이나 지인의 도움에 기대기도 하였다. 

위기임산부의 주요 정책요구는 크게 (1) 현행 양육지원 확대 및 지원 기준 완화 

(2) 자녀돌봄 서비스 확대 (3) 산모의 신체·심리건강 지원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

었다. 현행 양육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등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과 기저귀 바우처 서비스 등이 위기임산부와 자녀의 기초생

활수준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영아 및 산부 가정에서 쌀과 

분유, 기저귀, 의류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과 기간을 

더 확대하고 소득산정 기준 등을 더 유연화할 필요가 있었다. 

자녀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위기임산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

우가 대부분으로 독박육아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행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대기가 길고, 이용시간도 짧아 실제로 아이를 맡기고 자립

을 위한 교육이나 구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모의 신체·심리건강 지원 확대는 크게 산전 의료비, 출산비용, 산

후조리비 및 심리상담비용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은 위기임산부에게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위기임산부가 

산전관리에 소홀하기 쉽고 출산 과정에서 여러 의료적 이슈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

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편적인 임신출산바우처 외에 위기임산부를 위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원가정이나 다른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한 산후조

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에게 산후조리를 위한 공적 지원이 더 확대될 필

요가 있다. 관련 비용으로 첫만남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취

약하여 기초생활의 보장마저 위협받는 위기임산부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산

후조리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자신과 영아의 의식주를 위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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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를 위한 바우처를 따로 책정하여 지급하거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위기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러 폭력에 노출되

었을 가능성이 크고,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가 영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심리적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종사자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다음으로 현행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상담사업과 보호출산제를 필두로 한 위기임

산부·영아 지원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수집하

였다. 먼저 보건복지부 지정 상담기관 중 한 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때 위기임신 지원사업 운영 실태 및 보호출산

제 등에 관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계한 설문지에 대한 

파일럿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 및 파일럿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고 위기임신 지정 상담기관 종사자 대상 전수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다. 

1. 종사자 자문회의 
종사자 자문회의 개요는 다음 <표 5-3>과 같다. 자문회의에 참여한 종사자는 위

기임산부 지원사업 팀장 및 선임상담원이었다. 자문회의 결과 주요 의견은 (1) 대

상자 특성 (2) 서비스 연계 (3) 서비스 사각지대 (4) 원가정 양육 증진요소 (5)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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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증진요소 (6) 업무상 어려운 점 및 제도개선 방안 (7) 제도의 긍정적 측면 등

으로 도출되었다. 각각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3> 종사자 자문회의 개요

구분 내용
일자 2025. 2. 27. 

소요시간 약 2시간
참석자 종사자 2인(팀장, 선임상담원), 연구진 1인, 협력연구진 2인*

주제

· 위기임신 상담사업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안
· 위기임신 상담사업,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관련 의견
· 서비스 사각지대
· 원가정 양육 증진 및 저해요소  

*주: 본 연구의 자료조사는 초록우산 복지사업본부의 ‘맞춤형 임팩트 관리체계개발 연구’와 협력하여 진행됨

가. 위기임산부 특성
위기임신 상담을 받는 위기임산부의 특성과 연령은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주로 카톡 채널을 통해 상담이 진행되는데, 임신 가능성에 관한 정보 요

청이 대부분이며 일부만이 실제 아기가 생긴 경우이다. 청소년이 위기임신을 경험

한 경우, 이후로도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대 위기임

산부는 임신 초기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서 직접적 도움

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편 3-40대 위기임산부는 혼외자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이혼 

후에 임신하여 한부모가 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위기임산부의 연령과 특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나, 이들의 공통점

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가정이 있는 임산부라면 남편과의 

불화로 외롭고 문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청소년이라면 부모와 단절이 되었거나 부

모가 지지체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임신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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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기임산부는 원가족에서 문제를 경험하여, 자신의 자녀에게도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나. 서비스 연계
초기상담 결과 대상자가 단순 정보제공만 필요할 경우, 정부지원 등 관련 정보를 

유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초기상담에서 정보제공 이

상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할 경우 시설입소·경제적 도움·응급지원·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로 연계된다. 

시설 연계의 경우, 대상자의 선호에 따라 입소 가능한 가까운 출산지원시설로 연

계한다. 그러나 실제 수요에 비해 출산지원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적 도움

은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응급지원은 담당자가 긴급하게 출동하

는 지원으로, 위기임산부가 당장 갈 곳이 없는 경우, 또는 경찰서·병원을 통하여 전

화가 온 경우 진행된다. 의료비 지원은 주로 초록우산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이

루어진다. 행정기관의 경우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의료

비 지원 연계에 소극적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다. 서비스 사각지대
위기임신 지원사업의 주요 사각지대로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나이·소득 기준
시설 연계 및 입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청소년 입소시설이라서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나이제한이 없는 시

설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제한으로 인하여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지

원의 영역에서도, 행정기관을 통한 경제적 지원에는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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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2) 중복지원
특히 행정기관을 통한 경제적 지원에서 중복지원 관련 사각지대 문제가 빈번하

다. 이미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중복지원 불가 원칙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적 한계라는 점도 

언급되었다. 

3) 외국인 위기임산부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공에서 외국인 위기임

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민간 단체·자원을 연계할 수

밖에 없는데, 민간 자원 역시 희박한 실정이다. 실제로 2023년 당시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 목록을 확보하였으나, 2024년 이를 재확인해 본 결

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외국인 대상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었

다고 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내국인이 있으면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부가 모두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위기임산부의 상담 요청은 꾸준

하게 지속되고 있다. 

4) 임신 중단 관련 지원
임신 초기에 원치 않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임신을 중단하고 싶어도, 현 체계

에서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 아닌 이상 임신 중단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

다. 병원에서도 유산 또는 고위험 산모가 아닌 이상 임신 유지를 전제로 임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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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바우처 카드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 중단을 위한 비용이 없어 임

신이 억지로 유지되면, 위기임산부는 심리적으로 임신을 부정하면서 출산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 없이 갑자

기 출산을 맞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자가 분만 비율도 높다. 

5)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위기임신 특성상 임신 초기에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과정에서 여러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장애아 출산 비율도 높다. 

결과적으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바우처(100만원)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이 경우 병원 사회복지사

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게 하는데, 병원에서의 의료비 지원은 주로 태아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며 태아와 무관하게 산모에 대한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병원에서도 공식적인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기보다는 원장님과 이야기해서 병원비

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실정이다.

 

라. 원가정 양육 증진요소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증진하는 요소로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입소
시설에 입소하여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공동

체 생활을 통해 육아·양육·자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이 원가정 양육

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실제로 출산 후 입양을 

생각하고 있던 산모가 입소 후 마음을 돌려 원가정 양육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혼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육아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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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단절될 수 있으나, 입소하여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육아의 기술을 하나씩 

배우다보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입소시설에서는 비

슷한 상황에 처한 엄마들을 만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동체에서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심리적·정보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원가정 

양육 결정에 도움을 준다. 결과적으로, 원가정 양육 증진의 핵심 요소는 비슷한 상

황에 처한 다른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는 모습과 자라나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심경의 변화라는 언급이 있었다. 

2) 사회적 관계 회복(원가정과의 화해)
원가정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결정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위기임산부의 사회

적 관계이다. 위기임신 및 미혼모에 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가족을 포함한 

자신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본인의 임신을 알릴 수 없어서 입양, 보호출산 등을 결

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과·20대 위기임산부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임신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과의 소통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숙

려기간에 입양, 보호출산 등을 철회하고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기도 한다. 한편, 기

관 입장에서도 청소년 위기임신 지원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에 원가족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라. 보호출산 증진요소
제도 성격상 보호출산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는 마지막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입양보다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이 지적되었다. 출산 후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숙려기간 동안 의료비 지원이 가

능하지만, 입양을 결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다. 아이를 낳

았음에도 양육 의사가 없다는 것이 표현되면 여러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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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입양보다 오히려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바. 업무상 어려운 점 및 제도 개선안
위기임신 지원사업 종사자들이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과 고충으

로는 (1)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2) 제도 홍보 미비 (3) 긴급지원의 어려

움 등이 언급되었다.

1)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초기상담 후 필요한 자원이 확인되었을 때, 주거·경제·의료 등 영역별로 필요한 

자원 및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진다. 상담과는 별개로 개

별 대상자에게 개별기관 연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책임져야 하다보니, 일선에 

있는 상담가의 업무량이 과도한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진 이

후에도, 영수증 증빙 등 사후관리를 위해 대상자와 연락을 지속해야 한다. 즉 비용 

지원을 위한 행정 작업이 많은데, 이것까지 모두 상담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총괄 기관 또는 담당자가 상

담원과는 별개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2) 제도 홍보 미비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행정 지자체와 연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1308 사업과 

지정상담기관에 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 않아 행정 공무원이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308 사업이 무엇이고, 지정 상담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다 해야 공적 자원이 연계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

다. 관련 행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임신 지원사업 및 지정상담기관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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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긴급지원의 어려움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지원을 찾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한데, 임신·출산의 특성상 상황이 

긴박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출산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 절차상 지

지체계가 없어 종사자의 사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청소년 위기 임산부가 당장 출산과 수술을 해야 하는데 법적 보호자의 동의

가 없어 진행이 안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보호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

는 청소년 위기 임산부의 의료적 상황에 대해서는 병원·의료진과 행정체계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 제도의 긍정적 측면
종사자들은 보호출산제 및 위기임신 상담사업 덕분에 음지에 있던 위기임산부들

이 지원을 찾아 나오게 되었으며, 더욱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보았다. 그

동안 숨어 있던 위기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원 대상 역시 위기

임산부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남편·남자친구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라서 소통·홍보·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및 대상자 확대의 측면에서 제도의 긍정적 

면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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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 설문조사 
가. 개요
다음으로 위기임신 지정상담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이때 설문지는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상담사업 매뉴얼과 함께 앞서 진행한 종사

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개발·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개요는 아래 <표 5-4>와 같다.

  

<표 5-4> 종사자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설문 기간 2025. 3. 17 ~ 2025. 4. 13.
조사 대상 보건복지부 지정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의 기관장 및 종사자
조사 방법 모바일/PC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표집 방법 기관장 협조가 이루어진 기관 중심 편의표집

주요 내용 

· 위기임신 상담사업 운영 실태
· 원가정 양육 증진에 관한 의견 
· 양육 결정 시 위기영아·위기임산부의 권리 반영 비중
· 제도 시행이 영아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영아 권리증진 및 실효성있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

 나. 응답자 특성
① 지역 및 직급

설문조사 응답자의 지역 및 직급 구성은 아래 <표 5-5>와 같다. 대전, 경기, 강

원, 충북, 전남, 제주 등 6개 지역의 지역상담기관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지

역별로 살펴보면 충북(25.0%), 경기 및 전남(각 20.8%) 등에서 많은 수가 참여하

였다. 직급은 팀원(상담원)이 62.5%로 가장 많았고, 팀장 및 기관장, 상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응답자도 각 1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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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설문 응답자의 지역 및 직급 구성

구분 n (%) 구분 n (%)

지역

대전 1 (4.2)

직급

기관장 3 (12.5)
경기 5 (20.8) 팀장(상담팀장, 

선임상담원) 3 (12.5)강원 4 (16.7)
팀원(상담원) 15 (62.5)충북 6 (25.0)

전남 5 (20.8) 그 외 3 (12.5)
제주 3 (12.5)

전체 24 (100.0)합계 24 (100.0)

② 경력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력 및 전문분야는 아래 <표 5-6>과 같다. 응답자의 경력은 

평균 34.5개월로 약 2년 11개월이었으며, 응답자 간 표준편차가 약 56개월로 편

차가 큰 편이었다.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경력은 최소 1개월부

터 최대 184개월(약 15년)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가 제시한 본

인의 전문분야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79.2%)의 응답자기 본인의 전문분야로 ‘미혼

모, 위기임산부’를 꼽았다. 다음으로 약 37.5%의 응답자가 ‘아동, 청소년’을 제시

하였다. 반면 전문분야로 ‘장애인, 특수아’(8.3%), ‘가족해체, 위기’(8.3%)등을 제

시한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한부모(미혼모부)’, ‘아동학대’, ‘노

인’ 등이 있었다.

<표 5-6> 설문 응답자의 경력 및 전문분야
구분 평균 표준편차 구분 n (%)

경력
(개월) 34.5 55.8 전문분야*

미혼모, 
위기임산부 19 (79.2)

가족해체, 위기 2 (8.3)
아동, 청소년 9 (37.5)

장애인, 특수아 2 (8.3)
그 외 4 (16.7)

*주: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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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 결과
① 위기임신 상담

위기임신 상담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위기임신 상담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 있

는지에 관한 종사자들의 응답은 [그림 5-1]과 같다. 종사자들은 7개 위기임신 상담 

목표의 달성 정도를 모두 4점(‘비교적 잘 달성하고 있음’) 이상으로 응답하였음. 가

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아동의 안전한 출생과 생명권 보장’(4.42점)이었으며, 다음

은 ‘의료적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출산’(4.33점)이라고 하여 특히 위기임산부

와 영아가 의료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경험하도록 하는 제도의 효과가 강

조되었다. 한편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항목은 ‘아동보호를 통한 안전한 양육환

경 보장’(4.17점) 이었다. 

[그림 5-1] 위기임신 상담의 주요 목표 달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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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기임신 상담사업이 원가정 양육 증진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잘 달성

하고 있는지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5-2]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95.8%)가 위기임신 상담사업을 통해 원가정 양육 증진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만약 원가정 양육 증진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입양 및 보호출산에 대한 내담자의 의지가 확고함’(70.8%) 이었

으며,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경찰, 병원 등에서 이미 보호출산 가정 하에 내담자를 

연계함’(33.3%), ‘현행 제도의 보장 수준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증진할 만

큼 충분하지 않음’(33.3%)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5-3] 참조). 한편, ‘다양하고 특

수한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자 대상 교육 부족’ 및 ‘상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상담의 

질 저하’ 등은 각각 12.5%로 가장 낮은 응답 빈도를 나타냈다. 

[그림 5-2] 원가정 양육 증진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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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원가정 양육 증진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② 보호출산상담 

보호출산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41.7%의 응답자

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4] 참조). 보호출산상담 경험이 있는 종사

자를 대상으로 보호출산 상담이 얼마나 주요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5점 척

도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5-5]와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주요 항목이 4.4점 이상

으로 ‘비교적 잘 전달되고 있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보호출산이 

자녀의 권리 및 발달에 미치게 될 영향’(4.6점), ‘숙려기간 관련 안내’(4.6점) 등 자

녀의 권리, 보호출산 선택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 한편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아동 보호 절차’(4.4점) 및 ‘친권을 회

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4.4점) 등으로, 주로 보호출산을 확정한 이후의 구체적

인 과정에 관한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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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보호출산상담 경험 여부

[그림 5-5] 보호출산상담시 주요 내용이 잘 전달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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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기임산부와 영아의 상대적 권리

위기임신상담을 받은 내담자의 최종 양육 결정에 각 정보가 얼마나 고려되는지

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5-6]과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4점 ‘고려됨’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위기임산부의 최종 양육 결정에 가장 잘 고

려되는 항목은 ‘위기임산부의 권리’(4.54점)인 반면, ‘출생할 아동의 권리’(4.13점)

는 가장 낮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양육 결정 시 모와 자의 권리가 반영되는 비중에 관한 응답은 [그림 5-7]과 

같다. 영아의 권리와 위기임산부의 권리가 균형있게 반영된다는 응답은 20.8%였

다. 한편 영아의 권리가 더 우선적으로 반영된다는 응답은 20.8%였으나, 위기임산

부의 권리가 더 비중있게 반영된다는 응답은 5점(20.8%), 6점(37.5%) 등 58.3%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해당 척도에서 응답의 평균값은 4.54점(표준편차 1.53)이었다.

[그림 5-6] 최종 양육 결정시 각 정보가 고려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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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최종 양육 결정시 모와 자의 권리가 고려되는 정도

위 문항에서 위기임산부의 권리가 더 비중있게 반영된다고 응답한 58.3%의 응

답자를 대상으로, 영아의 권리가 더 낮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이유 1, 2순위를 살펴

본 결과는 [그림 5-8]과 같다. 1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항목은 

‘보호출산제 자체의 특성’(42.9%) 및 ‘위기임산부의 아동권리인식 미흡 또는 관련 

상담 부족’(4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자(상담 제공자)가 영아보다는 

임산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음’이라는 응답도 소수(7.1%) 있었다. 기타 응답

으로는 ‘위기임산부의 환경’이 있었다. 2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항목은 1순위와 마찬가지로 ‘보호출산제 자체의 특성’(42.9%)이었으며, 두 번째로 

응답이 많은 항목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서비스 및 지원금액의 불충분

성’(28.6%)이었다. 

위기임신 지원사업에서 임산부와 영아의 균형있는 권리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책 1, 2순위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5-9]와 같다. 1순위 응답

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항목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서비스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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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 2순위 >

[그림 5-8] 최종 양육 결정시 임산부보다 영아의 권리가 더 낮게 반영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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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 2순위 >

[그림 5-9] 임산부와 영아의 균형있는 권리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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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확대’(57.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아동권리 중심 상담매뉴얼 개

편, 구체화’(14.3%), ‘종사자 전문교육’(14.3%)이었다. 한편 기타 응답으로는 ‘의무

숙려기간 확대’가 있었다. 2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항목은 ‘아동

권리 중심 상담매뉴얼 개편, 구체화’(42.9%) 였으며 그 다음은 ‘원가정 양육을 위

한 지원서비스 및 지원금액 확대’(28.6%)였다. 

④ 영아 권리 일반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및 위기임신 상담사업이 영아의 각 권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는 [표 5-7]과 같다. 전반적으로 세 가지 

제도가 영아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균 점수는 4.10점으로, ‘이전에 비해 조

금 신장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출생통보제가 영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균 점수

는 4.03으로 ‘이전에 비해 조금 신장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높

은 권리 항목은 ‘영양·건강·의료적 지원’(4.13),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

호’(4.13), ‘아동 최선의 이익’(4.13) 등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차별로부

터의 보호’(3.78), ‘주양육자와의 지속적 애착’(3.78)이었다. 출생통보제 제도 도입 

이후 영아의 권리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차별로부터의 보호’(8.7%) 및 ‘아동 최

선의 이익’(8.7%) 측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보호출산제가 영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균 점수는 4.02점으로 ‘이전

에 비해 조금 신장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높은 권리 항목은 ‘깨

끗하고 안전한 환경’(4.30),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4.30) 등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권리 항목은 ‘주양육자의 지속적 애착’(3.35) 이었다. 보호출산제 제도 

도입 이후 영아의 권리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주양육자와의 지속적 애착’(17.3%)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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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위기임신 상담사업이 영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제도 영아의 권리

N(%)
평균
(점)

이전에 
비해 매우 
악화됨(1)

이전에 
비해 조금 
악화됨(2)

영향 없음
(3)

이전에 
비해 조금 
신장됨(4)

이전에 
비해 매우 
신장됨(5)

출생 
통보
제

1) 영양·건강·의료적 지원 0 (.0) 1 (4.3) 4 (17.4) 9 (39.1) 9 (39.1) 4.13
2)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0 (.0) 0 (.0) 4 (17.4) 13 (56.5) 6 (26.1) 4.09
3) 학대·방임으로부터의 보호 0 (.0) 0 (.0) 1 (4.3) 16 (69.6) 6 (26.1) 4.22
4)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0 (.0) 0 (.0) 4 (17.4) 12 (52.2) 7 (30.4) 4.13

5) 차별로부터의 보호 0 (.0) 2 (8.7) 5 (21.7) 12 (52.2) 4 (17.4) 3.78
6) 발달에 적합한 지원·교육 0 (.0) 1 (4.3) 4 (17.4) 13 (56.5) 5 (21.7) 3.96
7) 주양육자와의 지속적 애착 0 (.0) 1 (4.3) 7 (30.4) 11 (47.8) 4 (17.4) 3.78
8) 아동 최선의 이익 0 (.0) 2 (8.7) 2 (8.7) 10 (43.5) 9 (39.1) 4.13

출생통보제 전체 4.03

보호
출산
제

1) 영양·건강·의료적 지원 0 (.0) 1 (4.3) 1 (4.3) 13 (56.5) 8 (34.8) 4.22
2)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0 (.0) 0 (.0) 2 (8.7) 12 (52.2) 9 (39.1) 4.30
3) 학대·방임으로부터의 보호 0 (.0) 1 (4.3) 1 (4.3) 13 (56.5) 8 (34.8) 4.22
4)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0 (.0) 0 (.0) 3 (13.0) 10 (43.5) 10 (43.5) 4.30

5) 차별로부터의 보호 0 (.0) 2 (8.7) 7 (30.4) 7 (30.4) 7 (30.4) 3.83
6) 발달에 적합한 지원·교육 0 (.0) 2 (8.7) 4 (17.4) 12 (52.2) 5 (21.7) 3.87
7) 주양육자와의 지속적 애착 1 (4.3) 3 (13.0) 9 (39.1) 7 (30.4) 3 (13.0) 3.35
8) 아동 최선의 이익 0 (.0) 1 (4.3) 3 (13.0) 13 (56.5) 6 (26.1) 4.04

보호출산제 전체 4.02

위기
임신
상담
사업

1) 영양·건강·의료적 지원 0 (.0) 1 (4.3) 0 (.0) 12 (52.2) 10 (43.5) 4.35
2)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0 (.0) 0 (.0) 2 (8.7) 12 (52.2) 9 (39.1) 4.30
3) 학대·방임으로부터의 보호 0 (.0) 0 (.0) 2 (8.7) 13 (56.5) 8 (34.8) 4.26
4)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0 (.0) 0 (.0) 1 (4.3) 13 (56.5) 9 (39.1) 4.35

5) 차별로부터의 보호 0 (.0) 0 (.0) 3 (13.0) 13 (56.5) 7 (30.4) 4.17
6) 발달에 적합한 지원·교육 0 (.0) 1 (4.3) 3 (13.0) 12 (52.2) 7 (30.4) 4.09
7) 주양육자와의 지속적 애착 0 (.0) 0 (.0) 4 (17.4) 11 (47.8) 8 (34.8) 4.17
8) 아동 최선의 이익 0 (.0) 0 (.0) 2 (8.7) 13 (56.5) 8 (34.8) 4.26

위기임신 상담사업 전체 4.24
전체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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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상담사업이 영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균 점수는 4.24점으로 

‘이전에 비해 조금 신장됨’~‘이전에 비해 매우 신장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장 점수가 높은 권리 항목은 ‘영양·건강·의료적 지원’(4.35) 및 ‘유해한 환경으로부

터의 보호’(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점수가 가장 낮은 권리 항목은 ‘발달에 

적합한 지원·교육’(4.09) 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영아의 권리가 악화되었다는 응답

은 매우 드물었으나, ‘영양·건강·의료적 지원’(4.3%) 및 ‘발달에 적합한 지원·교

육’(4.3%) 항목에서 나타났다. 

⑤ 대상자의 정책욕구 및 사각지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호소하는 주요 어려움 1, 2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5-10]과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1순위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91.7%)을 꼽았다. 그 외 ‘건강, 의료’(4.2%), ‘학업, 진로, 생업’(4.2%)라는 

응답이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순위 어려움

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것은 ‘건강, 의료’(33.3%)였으며 그 다음이 ‘학업, 

진로, 생업’(25.0%) 이었다. ‘남편과의 갈등’ 및 ‘남편 외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 

고립’은 각각 16.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기영아·위기임산부의 제도상 사각지대가 있는지, 있다면 주로 어떤 

대상자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지 종사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그림 

5-11]과 같이, 대부분(95.8%)의 응답자가 사각지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각지

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사각지대 1, 2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5-12]와 같

다. 먼저 1순위 응답으로는 ‘청소년모, 미혼모 및 자녀’(33.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신, 발달, 신체장애 여성 및 자녀’(25.0%)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2

순위 사각지대로는 ‘불법체류자, 이주민 여성 및 자녀’(29.2%)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다음이 ‘혼외 사실혼 관계의 여성 및 자녀’(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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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 2순위 >

[그림 5-10] 위기 임산부가 호소하는 주요 어려움 

[그림 5-11] 위기영아·임산부 사각지대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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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 2순위 >

[그림 5-12] 위기영아·위기임산부 사각지대 1,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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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일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전반적으로 각 사업 세부내용이 얼마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5-13]과 같다. 대부분의 사업 세부 내용

에서 ‘충분함’(4) 이상의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나, 임신 중단에 관한 내용은 예외적

으로 ‘보통’(3) ~ ‘충분함’(4) 사이 점수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신 중단 관련 

서비스 연계’(3.29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임신 중단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3.58점)이 낮았다. 한편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원가정 양

육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4.46점)이었다. 한편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항목은 

‘보호출산시 출생모 및 출생아가 경험하게 될 일들에 관한 설명’(4.33점), 세 번째

로 점수가 높은 항목은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4.25점) 및 ‘위기임산

부 상시, 긴급 대응’(4.25점)이었다. 

[그림 5-13] 위기임신 지원사업 세부내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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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사업 진행 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위 [그림 5-14]와 같다. 응답자의 66.7%가 ‘적절한 자원 탐색 및 연계의 

어려움’과 ‘제도 홍보 미비로 인한 행정 지자체 연계, 공조의 어려움’을 가장 큰 어

려움으로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경찰, 병원 등 대상자 연계 기관의 제도 이해 부

족’(29.2%), ‘사후관리 및 이와 관련된 행정 서류 업무 과중’(20.8%)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인건비 부족’, ‘권역이 넓고 거리가 멀어 방문 상담

이 어려움’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근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림 [5-15]). 전체적인 근무 만족도는 평균 3.03점으로, ‘보통’(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적 보상’(2.67점)으로, 당직비, 시간

외 수당 등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종사자들은 ‘불만족’(2) ~‘보통’(3) 수준의 만족

도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업무량’(2.92점), ‘업무책임 및 부담감’(2.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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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보통(3)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종사자의 안전’(3.33점) 및 ‘사업매뉴얼의 실효성 및 구체성’(3.33점) 이었

다. 그러나 이들 항목도 평균 점수가 ‘만족’(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종사자의 근무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림 5-15]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관련 근무 만족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1, 2순위에 관한 종사자의 의

견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5-16]과 같다. 1순위 응답으로는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지자체 연계·공조 활성화’(33.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종사자 근무조건 

개선’(20.8%), ‘연령, 소득, 중복지원 등에서 지원기준 완화’(16.7%) 및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관련 조직, 인력 보완’(16.7%) 였다. 한편 2순위 응답으로는 ‘종사자 

근무조건 개선’(2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지원기준 완

화’(12.5%), ‘사업·상담 매뉴얼 보완, 강화’(12.5%)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재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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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지원’이 있었다. 

< 1순위 >

< 2순위 >

[그림 5-16] 제도 개선사항 1, 2순위

마지막으로, 기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관련 의견을 개방형으로 조사

한 결과는 아래 [표 5-8]과 같다. 개방형 의견은 크게 임산부 의료비 지원,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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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및 인력 충원, 종사자 교육, 기타 의견으로 범주화되었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편적 지원 외에 의료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

다는 점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보호출산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를 포함하여 모든 위기임산부에게 

의료비와 출산비용을 직접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담당 권역이 넓고 대상자 특성상 차

량 동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24시간 상담 운영이라는 직무 특성상 밤샘근

무를 해야 하는 것에 비해 담당자의 수가 턱없이 적어 인력충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처우개선비, 당직수당 도입도 제안되었다.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종사자 보수교육 및 전문 심화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

어져야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한편 영아 권리 측면에서 입양이나 시설로 보내는 선택지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단순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보호출산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직

업적 딜레마를 느낀다는 응답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젊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 

임신한 기혼녀가 남편과 갈등을 겪을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가 된다는 점, 미혼모 

수급자 외에도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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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종사자 설문조사 기타의견

주제 내용

의료비 지원

 보호출산제 도입 이후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이 업무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가져옴. 다수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신 갈등을 겪으므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의료비 지원 증액과 출산 후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필요함
 보호출산, 위기임산부, 원가정양육 임산부의 의료비와 출산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함
 국민행복카드, 선불카드 외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함
 위기임산부 산전/출산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 필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충원

 24시간 상담으로 인한 인력 충원 필요
 사후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함
 지방은 사업 권역이 넓은데 비해 전담 2명, 겸직 2명의 인력뿐임. 

겸직상담원 또한 본업이 있기에 전담 2명이 당직과 출장으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어 업무 과중의 어려움이 있음

 종사자 처우개선비, 당직수당 도입 필요
 종사자 대상 처우 개선이 매우 필요함 
 지역 범위가 넓고 위기임산부 차량 동행이 이루어질 때가 많아 종사자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
 24시간 운영체제이나 인원이 부족해 순번제로 밤샘 근무와 야간 

연장근무 등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해 상담사에게 무리가 가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있음. 상담사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인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종사자 교육
 제도에 관한 관련기관 교육 및 종사자 보수교육 필요
 종사자 전문 심화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있음
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야 함 

영아 권리
 보호출산제도를 알게된 후 합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기관이나 

아동양육시설로 보낼 수 있음에도 쉬운 방법으로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내담자들이 있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음

기타

 홍보가 필요함. 젊은 가임기 여성을 타겟으로 한 유튜브 광고 등 
중앙차원의 홍보가 필요함

 1. 구체적인 지침서가 필요함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예산 지원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인건비 향상 4. 위기임산부 
지원체계의 간소화

 보호출산이 아동 권리보다는 임산부 권리에 대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음. 기혼녀가 임신하고 남편과 갈등이 있는 경우 위기 사각지대임. 
출산지원시설은 미혼모 수급자가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움.

 조금 더 세심하고 폭넓은 임산부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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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기 임

산부와 영아의 권리와 관련하여, 위기 임산부의 최종 양육 결정에는 임산부의 권리

에 비해 영아 권리가 낮은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때 영아 권

리가 낮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주요 이유로 보호출산제 자체의 특성이라는 응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보호출산제 자

체를 폐지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임산부와 영아

의 균형있는 권리 반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위기임신가정에서 원가정 양육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며, 다음으로 아동권

리를 중심으로 상담매뉴얼을 개편·구체화할 필요성도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및 위기임신 상담사업이 영아 권리에 미친 긍정적 영향

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영양·건강·의료적 지원 측

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한편 주양육자와의 지속적 애착, 차별로부터의 보호 측면

에서는 권리 신장 효과가 비교적 작았으며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일반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사업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 세부 내용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보호출산시 출생모 

및 출생아가 경험하게 될 일들에 관한 설명 및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위기임

산부 상시·긴급 대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원가정 양육을 

증진하면서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소기 목표가 잘 달성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신 중단에 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는 상대적으

로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자문회의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례 유

형 중 하나로, 임신 초기부터 임신 중단을 원하나 관련 서비스가 부재하여 원치 않

는 임신이 지속되고 준비되지 않은 엄마가 되는 유형이 언급된 바 있다. 임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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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실제 임신 중단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청소년모 및 미혼모는 현 제도상 주요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건의 불충족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불법체류·이주민 여성 임

산부 및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종사자의 근무만족도가 낮은 것이 두드러졌다. 항목별 근무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약 3점 수준으로 ‘보통’이었으며, 종사자 안전, 사업 매뉴얼, 보수교육 등에

서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과 업무량, 업무책임 및 

부담감 등 주요 항목에서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 대비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고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사자 처우와 관련한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지자체와의 

연계·공조의 활성화 및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이었다. 제도 홍보 및 지자체와의 연

계·공조 활성화는 종사자 자문회의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으로. 제도 도입 초기라 

제도에 관한 이해가 각 지자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자원을 연계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은 앞서 살펴본 근무만족도 조사에서도 도출되었던 

결론이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은 임산부라는 대상자 특성상 차량 동행

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24시간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야간·밤샘 근무

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관별로 담당한 권역이 지역에 따라 매우 넓은 경우도 있

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 조직·인력구성을 보완하고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여 종사자의 업무량을 줄이고, 시간외 수당이나 당직 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신설하여 업무량에 맞는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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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종사자 심층면담 

1. 개요
앞서 살펴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에 관한 종사자의 경험을 보다 심층

적으로 탐색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민간 기관의 유사한 위기임신 지원 사업과의 

차이 및 상호 보완점에 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종사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

층면담의 개요는 아래 <표 5-9>와 같다. 

<표 5-9> 종사자 심층면담 개요

구분 내용
면담 기간 2025. 3.~ 2025. 4. 
면담 대상 초록우산 선택잇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개 기관 종사자
면담 방법 대면 인터뷰(1인 인터뷰 또는 2인 FGI)

주요 내용 

· 공공 사업과 민간 사업의 차이와 상호보완점
· 대상자의 주된 정책욕구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의 어려움 및 제도 개선책
· 주요 사각지대
· 원가정 양육 증진에 관한 효과
· 사업 수행과정에서 모와 자의 권리 균형 

2. 주요 내용

① 민간 사업과 공공 사업의 차이 및 보완점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과 민간 사업(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선

택잇기)의 차이 및 상호 보완점에 관한 의견으로는, 먼저 사업 대상과 관련하여 공

공 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민간에서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

이 있었다. 공공 지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 민간사업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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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각지대라 하더라도 위기임

산부의 발굴 자체는 1308 사업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즉, 1308 사

업을 통해 광범위한 위기임산부가 발굴이 가능하며, 그 중 공공 지원의 요건이 되

지 않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를, 이 사람한테 원가정 양육하라고 얘기하
면 나라,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연계해주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결국 있거든요.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
으로 안되니, 차이점은 사실 그거고요. 그래서 선택잇기가 좋았던 거는 그런 거 없이 지원
할 수 있어서. 네, 저희 거(공공 사업) 외에 또 더 지원할 수 있어서 사실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A 기관 담당자)

“맞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거. 선택의 기능. 꼭 미혼모나 한부모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이라도, 아니면 부부라도, 만약에 위기 임산부라고 한다면, 양육의 위기라고 한다면 맞춤해
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게 선택 잇기랑 차이점이고,”

“발굴은 어쨌든 1308로 된 거니까.” (F 기관 담당자)

사업 내용에서의 차이도 언급되었다.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상담사업은 위기임산

부의 발굴 및 공공자원 연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직접비 

지원은 제한된다. 반면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은 직접비 지원 및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을 적극 활용하

고 있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선택잇기는, 저희는 주로 주거 공간 마련인거고. 보건복지부 사업은 정말 어떤 상황의 
위기 임산부가 누구나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상담의 내용이 원가정 양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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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입양, 그다음에 임신이 됐냐 안됐냐 … 정말 정말 다양한 모든 사례들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받고. 사업이 사실은 정말 다르긴 하거든요.” (C기관 담당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영역이 겹친다라기보다는 … 사실은 주거에 관련된 부분이 해
결이 사실 1308이나 ○○○(지역 내 거주시설)에서는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은 선택잇기에서 해결을 해 준 부분이에요.” (C기관 담당자)

“1308, 이 사업만으로 이 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만으로는 이 
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의료비, 가장, 제일 중요한 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결국은 초록우산에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냥 저희는 1308 기관인데, 초록우산에서 의료비를 다 지원해 주셨는데 그냥 1308에서 다 
지원해 준 것처럼 약간 그렇게 됐잖아요.” (F기관 담당자)

한편, 원가족 양육 증진의 측면에서 두 사업의 차이를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보

건복지부 위기임신 지원사업은 보호출산상담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초록우산 위기

영아 지원사업은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원가정 양육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의견이었다. 

“이 두 사업의 차이는, 선택잇기는 원가족 해체가 안 되도록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 위
기임산부 지원 사업은 보다 쉽게 입양을 보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B 기관 
담당자)

종합하여 볼 때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지원사업과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위기 임산부 및 영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 자체적인 직접비 지원 유

무에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지원사업의 경우, 위기임산부를 발견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연계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반면 사업 자체적으로 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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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없고, 공공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 대상의 폭이 좁았다.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주거·의료 측면에

서 공공 지원의 부족분을 메꾸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② 사업 진행시 어려운 점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

움은 24시간 핫라인 운영에 따른 상시대기 및 야간 당직 근무 등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은 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상담에 대처하고 있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오는 문의를 모든 지역의 종사자들이 함께 열람할 수밖에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말 그대로 24시간 당직이죠. …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날 조용하
면 잘 자는 거고요. 그날 조용하지 못하면 이제 못 자는 거고요.”(A 기관 담당자)

“제가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데, 1308 채널이 전국에서 다 보여요. 전국 종사자분들이 
다 볼 수 있는건데, 지역이 이제 배정되면 그 지역이 이제 개입을 하고 다른 지역은 안 보
는거죠. 다른 지역에 새벽에 올리면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징징징징징…. (해당 지역에만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기술적으로는 안 된대요.” (A 기관 담당자)

“콜 대기를 계속해야 돼. 즉시 대답을 해줘야.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당장 그래서 도와
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돌아가
면서 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드실 거 같아.” (C 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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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초반에 그것(콜 대기) 때문에 퇴사하고.” (C 기
관 담당자)

또한 권역별로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 체계 하에서, 지역에 따라 담당 권

역이 너무 넓어 생기는 어려움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OO시라든지 △△시는 저희 기관에서 기본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8시까지 와가지고 가고. 저희가 원래는 9 to 6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보니 사
실 그런 어려움은 있죠.” (A 기관 담당자)

한편, 이와 같은 업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

지지 않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위기임신 지원사업 특성상, 위

기 임산부와의 라포 형성 및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원가정 양육에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열역한 처우로 인해 퇴사·이직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직원들의 급여. … 저희하고의 급여 체계, 수준이 다르니까. 저희랑 같은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호봉 승급제라든가, 그 다음에 연장 근무를 했을 경우에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선에서 사용을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
문에 호봉이, 만약에 높게 책정을 하면은 안 되겠죠. … 그러면은 경력직을 쓰기는 참 힘들
죠. … 지금 현재 급여 체계로는 한 3호봉 정도 선에서만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년에도 3호봉, 4호봉이 올라가잖아요. … 호봉이 안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급여가 동결된 
상태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상담 선생님들의 처
우는 이게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D 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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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바뀌면 안 좋거든요. 이게 만약에 급여가 좀 적으니 저 다른 데로 갈래요 하면
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경력도 있고, 또 위기임산부 사례 관리하는  차원에서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 싫죠. 담당자가 바뀌면 또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한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처우가 개선이 
돼야 그분들이 계속 갈 수가 있지 않을까.” (D 기관 담당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공고를, 한 명은 계속 내는데도 안돼요. … 계속 공고를 내지만, 이게 
계약직인 거에요. 계약직이니까 우선 안 들어오죠. 또 급여가 어느 정도 선이라는 걸 얘기
해주면 또 그거 보고 하면 또 안들어오죠.” (D 기관 담당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위기 임산부에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적은 것이 사업 

진행 상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출산 후에는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

지만, 출산 전에는 공공에서 제공되는 지원이 국민행복카드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아프거나, 출산을 위한 물품을 

구매해야 할 때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점이 사례관리상 어려움으로 언급되

었다. 

“생각보다 저희 사업비 자체가, 임산부한테 들어갈 수 있는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
이나 임산부한테 쓸 수 있는게 사실 크게 없는 거 같아요. 사업비 그것도 보면은 홍보를, 
홍보나 직원 교육 이런걸로 되게 많이 쓰라는 식으로. 되어있긴 하거든요.” (F 기관 담당
자)

“임신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행복카드만 지원이 되지, 다른데는 지원되는게 
없고. 출산 후면은 아동수당이든 뭐 이런게 다 지원되잖아요. 근데 그전에 임신했을 때는, 
만약에 임산부 이제 아프거나 이런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의료비 지
원되는게 진짜 없어요.” (F 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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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이런거. 아이가 바로 태어났을 때 이제 배냇저고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
해가야 돼요 병원에. 그럼 그런 것들을 사야되는데, 아예 준비가 안된 이제 가정 같은 경우
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걸 아이 용품이 하
나 하나 되게 비싸잖아요.” (F 기관 담당자)

그 외 어려움으로는 보호출산 상담 시 원가정 양육을 유도하는 데에서 오는 심리

적 어려움, 6개월 모니터링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 등이 언급되었다. 위기임신 지

원사업의 1차적 목표는 원가정 양육 증진에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

택하지 않고 가능하면 원가정 양육을 택할 수 있도록 회유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

이다. 종사자들은 이러한 역할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경우, 해당 가정을 6개월간 모니터링하게 되어있

는데, 다양한 사연이 있는 가정들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일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

기도 하였다. 

“보호출산 상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이제 철회 … 이제 보호 출산을 
하지 않도록 원가정 양육을 하도록 계속 유도해야 되는, 그 상담 속에서 사실은 심리적으
로, 되게 상담원들도 힘들거든요. 그거를 근데. 안 바뀌는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목적인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회유하는 상담도 사실은 좀 쉽
지는 않은 것 같고.” (C기관 담당자)

“원가정 양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저희가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원가정 양
육하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여기도 사연이 사연이 정말 너무나 다양해서, 아침
마다 회의를 매일 하거든요. … 원가정 양육하는 케이스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기관과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 이게 끊임없이 계속, 종결될 때까지는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문제여서. 이게 심리적 부담감이 좀 크긴 한 거 같아요.” (C기관 담당자)



161

제5장 위기임산부·영아 지원제도 개선방안 논의

③ 위기임산부 사각지대

위기임신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로 언급된 대상은 외국인,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

었다. 외국인의 경우 공공 자원이 연계될 수 없기 때문에 상담 요청을 하더라도 제

공할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다. 

“1308의 사각지대는 하나에요. 국적이죠. (혹시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면 
지원은?) 안돼요. 그 케이스가 저희가 계류유산했던 케이스에요.” (A 기관 담당자)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만약 보호자가 임

신과 출산을 반대할 경우,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체계 내에서 출산과 양

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위기임사부가 미성년자

인 경우 본인이 엄마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보호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산과 양육을 강행할 경우 공공 지원을 받지 못하

고 민간 자원에 기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요. 답이 없어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임신 출산을 반대할 경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 아이를 지켜줘야 되는데, 어쨌든 미성년자들은 강제로 질질 끌려가
서 낙태당하는 애들은 주로 미성년자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을 때 아
까 말씀드린대로 보호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정부지원체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나이가 될 때까지 그냥 모든게 다 생으로, 그냥 민간 자본이 들
어가야 되는거야. 생계비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E 기관 담당자)

“미성년인 초기 임산부 아이들. 어제도 08년생 전화 왔어요. …위기임산부 주요 사각지
대 미성년자에요. 이것도 진짜 너무 많아요.” (E 기관 담당자)



위기 임산부·영아 지원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방안

162

장애인 임산부도 주요한 사각지대로 언급되었다. 경계선 지능 장애 등으로 합리

적인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보호받지 못하

는 사각지대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정신장애가 심한 위기임산부의 

경우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경

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이와 엄마를 분리시키기도 하였다.

“ (위기임산부 사각지대는) 외국인하고, 또 그리고 경계선. 안내를 해도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는. 우리가 제안하는 플랜을 그냥 선택. 알았어요, 이거 지원받을게요 하고 선택만 하
면 돼요. 근데 그 선택을 못해요. … 경계성이나 지적 장애 친구들이 합리적인 양육과 본인
의 기본 생계와 자녀의 기본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그냥 상식적
인 보통의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은 …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내고 도와 다 해결해줄 수 있
어요 해도 ‘근야 안할게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그 남자랑 그렇게 계속 살아버리는 애들
이 꽤 많아요. … 그런 집에서 애기들이 거의 다 죽어나가거든요. … 집도 막 더 좋은집 
LH가 준다고 해도 그냥 저희는 이렇게 그냥 노숙하면서 살게요.” (E 기관 담당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심한 조현병이나, 정신장애가 조금 
심하신 분들은 어려워요. 폭력이 있거나, 어떤 자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
하기가 지금.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을, 저희가 24시간 보고 있어도 사고는 나는
데. … 서로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실 (아이와 엄마가) 분리가 다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분
리하는 케이스도 있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C 기관 담당자)

이에 더해 기혼자인 경우, 양육 위기 상황에 있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영아가 아

닌 경우 등도 사각지대로 언급되었다. 

“사각지대가 이런 조건이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조건이고. 또 아기가 좀더 큰 아이도 
있고. … 32개월,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희 입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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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 있어서. … 아까 말한 것처럼 혼인 중이신 분들. 기혼자이신 분들도 있고. (상담은) 하
는데,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
황인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게.” (F기관 담당자)

④ 원가정 양육 증진

위기임신 지원사업의 원가정 양육 증진 효과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

다. 먼저 원가정 양육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의료비 

지원 및 숙려기간 지원금이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의료비라든지 숙려 기간 지원금이 있는데, 그거는 보호출산을 하시는… 보호출산만 선
택해야 되는 거죠.”(A 기관 담당자)

“병원비 지원 좀 더 하는 거 그거 있어요. 맞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
는데 뭐. 양육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 (보호)출산 해야 숙려기간 비용 좀 주고. 그거 
있고. 나머지는 다 국민 행복, 아기 낳을 때 쓰는 바우처로 다 되는 거고요.” (B 기관 담당
자)

“(원가정 양육 증진이) 안 되고 있죠. 뭐가 되고 있어요. 그냥 애 낳을 때, 보호출산 하
면 돈 더 줘가지고 몸조리해 주는 거. … 보호 출산하면 병원비 대줄게. 그게(그런게) 어디 
있어요? 다 대줘야죠. 나는 애 키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출산 안 하면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한다 생각하면 바우처로 안 되는게 100 얼마가 들어가는데, 돈 없는 엄마
가 보호출산으로 아기를 낳겠지 그러면. 나 그냥 애 낳을래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
간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 (B 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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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가정 양육이 증진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위기임신 지원사

업 상담을 진행하면서 입양이나 보호출산을 염두에 두었다가도 원가정 양육을 선

택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또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경우 지역사회 내 사후관

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원가정 양육에 실질적 도움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저는 향상이 됐다는게. 데이터 상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문제는 위기임산부가 1308 통
해서 전화를 많이 해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선택하시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바로 저는 원가정 양육이 향상됐다 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1308이 없다
면은 전화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일지)는 우리는 모
르겠지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입양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양육을 선택하는 분도 있
고, 보호출산을 선택을 했다가 양육하신 분들도 우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 우리를 안 만
났다면은 아이를 입양을 했겠죠. 근데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양육을 하지 않았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가정 양육이 저는 향상됐다고 생각해요.” (D기관 
담당자)

“이제 전화상으로 보호출산 신청한 사람이 8명인가? 아니 5명인가, 8명인가 그래요. 근
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 한 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원
가정 양육이 향상된 거잖아요.” (D 기관 담당자)

“진짜 보호출산을 원해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원해서 왔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해결,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거잖아요. 보호 출산만 해결방법인 줄 알았는
데, 그거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서로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저는 도움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D 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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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모니터링을 저희가 한다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계속, 
그러니까 전화 통화만 하는게 아니라 가정 방문도 하고. … 상담원들이 꾸준히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지자체도 끼고 있고, 여러 기관들이 
끼고 있어서 같이 관리하면서. 저는 이분들이 원가정 양육을,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아기를 포기하거나 유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 정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C기관 담당자)

“(6개월 모니터링이 종료되면) 원가족 보듬 사업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에요. 제가 지난
주에 가족센터랑 지금 간담회를 했던 게. …1308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우리가 
이런 역할(초기 상담 및 원가정 양육 증진)을 다 했어. 그리고 결국은 이들은 지역사회로 
나갈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그 분들까지 사실은 다 케어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역에서 조금 더 보듬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체계가 이미 그
렇게 잡혀져 있어요. … 1308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라도 지역사
회에서 누군가가 돌봐주는 지원 체계들이 있다라는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같기는 해
요.” (C기관 담당자)

이러한 상반된 의견과 관련하여, 위기임신 지원사업의 원가정 증진 효과는 상담

원의 역량에 많은 부분 의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상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

로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느냐에 달려 있

다는 것이다. 위기임산부가 입양이나 보호출산 대신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물질적 자원의 연계와 더불어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상담자

가 사명감을 바탕으로 잘 수행하면 원가정 양육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지지만, 그렇

지 않고 단순하게 일 처리만 하려고 하면 쉽게 보호출산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

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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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거는 상담원이 하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붙들고 얘기
를 해야되는 부분이라. 왜냐면 진짜 이게, 이 아이 엄마랑 이게 라포 형성도 안되고 그냥 
일 처리만 하려고 하면은 그냥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냥 보호출산을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거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계속 주기적으로 약간 
불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도 약간 어?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용기를 이렇게 좀 갖고,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데. 이게 사실 놔두고 보면은 그
냥 보호출산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희도 아이를 보고 또 하면은 
진짜 그냥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커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사업이 있
어서 이런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게 또 상담원이 하는 또 영향이 저는 있
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F 기관 담당자) 

종합하면, 위기임신 지원사업은 제도 구조상 원가정 양육 증진에 부정적인 요인

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기관의 역할로 보호출산상담을 포함하고 있

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비 지원 및 숙려기간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나 원가정 양

육 선택 시에는 사업 자체적인 직접비 지원이 없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제도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상담자의 역량에 의해 원가정 양육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08 채널을 통해 다양한 위기임산부 사례가 1차적으로 발굴

되면, 이들의 원가정 양육 선택을 돕고 지원하려는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

해 원가정 양육 증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⑤ 임산부와 태아의 권리

위기임신 지원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권리가 동등하게 고려되고 

있는지에 관한 종사자들의 응답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먼저 보호출산제 자체가 

태아보다는 임산부의 권리를 위한 제도이며, 아이를 존중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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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많았다. 

“태아의 권리는 동등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봐요. 태아와 영아의 권리를 동등하게 
우선시한다면… 그러니까 출생통보제는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어쨌든 선택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거지. 아이를 존중하는 건 아니고.” (E 기관 담
당자)

“아기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공정 … 똑같은 정보를 줘야죠. 뭔가 편향된 정보
(를 주지 않고). 이거는 보호출산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호출산이란 말도 좀 아이러
니한 말인데 이게 엄마의 그 정보를 지우고 사실 입양을 쉽게 보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
에. 누구를 보호한다는 건지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만으로 보호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B 기관 담당자)

“영아의 권리도 동등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느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마 입
양 가고 나면 그 원래 자기 친생모에 대해서는 정보를 아마 지운다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 엄마가 원하지 않으면 평생 아마 공개를 안 할 텐데 전혀 권리가 보장이 안되죠. 입양
인들, 해외 입양인들이 자국민에 비해서 40% 이상 자살률이 높고, 네 그런 경우가 다 이
유가 있는건데.” (B 기관 담당자)

“(보호출산제) 힘들어요. 그게 진짜 힘든. 그러니까… 이걸(영아와 엄마의 권리가) 동등
하다고 말하기에는.” (C 기관 담당자)

더불어, 위기 영아·태아와 임산부를 지원함에 있어 부모의 지위에 따라 지원 여

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태아·영아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는 의견이 있었다. 똑같이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이 있을 때, 부모가 외국인인지, 

불법체류자인지, 청소년인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면 아동 권리를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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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원사업들이 부모의 지위를 보지. 아까 외국인 임산부처럼. 부모가 외국인이냐를 보지, 
이 아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어, 를 보는게 아니잖아요. … 부모가 외국인이든, 아니면 불
법체류자든 간에 이 땅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얘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아동 인권과 관련
해서, 동등하다고 한다면, 일단 걔를 살려놓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E 기관 
담당자)

“엄마가 불법체류자거나, 먼저 신청을 안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청소년 부모가 아니거나 
미혼모가 아니거나 한부모가 아니거나. 부모의 지위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
죠.” (E 기관 담당자)

다만, 부모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 태아의 거취가 달라지기는 하나, 최소한 유

기·방치되는 아이는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태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보호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효과를 

살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아의 권리는 … 엄마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태아의 권리는 모르겠어요. 태아의 권
리라는 건 태아가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엄마의 선택으로 일방적인거라.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태아의 권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유기되는 아이가 한 명이라
도 줄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D 기관 담당자)

⑥ 보호출산제 관련 의견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권리도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제

도도 아니라는 언급이 있었다. 시설에서 키우거나 입양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

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이를 낳은 여성의 입장에서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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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제를 통해 아이를 보내고 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보호출산은 아이를 보호한다는 소리인지 낳는 임산부를 보호한다는 건지 말이 안돼
요. 둘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낳아라, 그 대신 니가 낳아서 못 키우면 국가에서 키워줄게 
하는데, 국가에서 키워주는 게 시설을 보내거나 입양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건 키우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되게 이게 잘못된 법이 뭐냐하면, 낳아서 입양을 보내거나 
보호출산제로 보내고 나면 이 여성이 아주 편해서 행복할 것 같죠. 하나도 안 행복해요. 몸
이 기억하고 내가 내 가슴이 기억하는데, 자식을 보낸 엄마가 어떻게 잊고 내 삶이 행복하
게 살겠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B 기관 담당자)

“아동의 권리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입양을 더 보낼 수 있도록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B 기관 담당자)

종사자들은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출생증서 작성에 최선의 노

력을 하고 있었다. 출생증서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추후 친생모에 관한 정

보를 요구했을 때 친생모의 동의 하에 공개되는 것으로 종사자들은 이를 ‘최후의 

보루’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출생증서에 보호출산 당시의 상황과 친생모의 아이

에 대한 마음을 최대한 상세히 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호출산 참 어려워요. …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최후의 보루가 출생증서. 
증서를 이제 엄마들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부탁하여 편지라도 제발 한 글자라도 더 쓰
게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직원들이 노력을 해요. 사진 하나라도 제발, 또 뭐 더 넣을 거라
도 없는지. … 증서를 상담원들이 기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엄마가 준 것들을 이렇
게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출생 증서에 굉장히 온 힘을 다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직 마지막에, 그래도 아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거에 굉장히 좀 목숨을 많이 걸기는 해요. 그래서 엄마의 상황적인 부분, 엄마가 여기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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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안 숙려 기간을 하면서 아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호 출
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상
세히 적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가는 마지막에 엄마로서 당신이 줄 수 있는 것
은 최대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편지든, 사진이든, 엄마가 또 새로 산 거, 산 것이든 
뭐든 이렇게 조금 해서 좀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은 참 어려워요.” (C 기관 담당
자)

⑦ 제도 보완사항

위기임신 지원사업의 제도 보완사항으로는 위기임산부 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서

비스 확대가 주로 언급되었다. 앞서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100만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인 의료비거든요. … 그게 이제 국민행복카드가 
나오니까. 근데 위기 임산부에 관련된 의료비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 국민행복카
드를 발급받기 전에 병원을 갈 수가 있잖아요. 보호출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바로 의료
비 카드가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병원 갈 일이 발생이 돼요.” 
(D 기관 담당자)

“임신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행복카드만 지원이 되지 다른 데는 지원되는게 
없고. 출산 후면은 아동 수당이든 뭐 이런게 다 지원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임신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임산부 아프거나, 이런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의료비 지
원되는게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의료비.” (F 기관 담당자)

이처럼 의료비 지원 공백으로 인해 종사자들은 급한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후원

금을 걷어서 위기임산부의 긴급한 의료비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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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병원도 한 번도 안갔으니까 그거(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안 했을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람 그거를 발급을 받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것까지 기다렸
다가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한거. 이제 저만 그러겠지만, 저만 그러겠지만 마음
이 불편하니까 이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가는 지원이 없어요. … 그래
서 저희는 따로 후원금을 걷어요.” (D 기관 담당자)

의료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나, 의료비 뿐 아니라 개인 상담 비용 등 위기임산부

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 필요해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한테 들어가는 비용, 상담 
비용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게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은 안돼요.” (D 기관 담당자)

3. 시사점

종사자 심층면담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민·관 역할과 관련하여, 현재 위기임신 지원사업은 1308 채널을 통

한 대상자 발굴에 방점이 있다면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은 공공에서 제공하

지 않는 의료비, 주거비 등 직접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이에 

더해, 현행 공공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외국인, 기혼자 등)에 대

하여 초록우산 위기영아 지원사업은 비교적 관대하게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

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정 양육 증진과 관련하여서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동시에 나타났

다. 보호출산 및 이와 관련된 비용지원 등 제도의 일부 구조적 특성은 원가정 양육

에 부정적이나, 대상자 발굴 및 이들에 대한 자원 연계, 심리적 지원 등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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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원가정 양육 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위기임산부와의 라포 형성과 적극

적인 심리적 지지를 통해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많은 부분 

상담가의 역랑에 의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의 권리 증진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

펴본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종사자들은 임산부의 일방적 결정

에 따라 아동의 거취가 결정되고, 위기영아 지원 여부가 부모의 지위에 의해 차별

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아동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 유기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호

한다는 점은 긍정적 측면으로 언급되었다. 

제도의 사각지대로는 외국인·미성년자·장애인 등이 언급되었는데, 특히 미성년자

와 관련된 의견은 앞서 본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는 청소년모 및 미혼모가 주요 사각지대 1순위로 도출되었는데, 심층면담 결과 이

는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성년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여러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사업 수행시의 어려움 및 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가 

두드러졌으며, 다음으로 사업 자체적으로 위기임산부·영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종사자 처우개선은 앞서 설

문조사에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언급된 부분으로, 위기임산부의 지속적인 사례관

리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더욱 그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잦은 

퇴사·이직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원가정 양육 증진에도 부정적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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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제3절 |  민·관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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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필수 지원요소

문헌조사, 종사자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임산부·영아 가정의 원가정 양육

을 위한 필수 지원 요소를 <표 6-1>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는 (1) 산전·산후 의료

비 및 산후조리비 (2) 주거·생계지원 (3) 자녀돌봄서비스 (4) 자립지원(교육 및 취·

창업지원)이다. 이들 네 가지 요소는, 위기임산부의 임신기와 출산, 산후 시점에 이

르기까지 원가정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 산전·산후 의료비 및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다.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가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도 매우 제한적이기 떄

문이다. 다음으로 (2) 주거·생계지원은 위기임산부가 임신·출산 시점에 원가정 양

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당장 살아갈 주거지와 

생계가 막막하다면 자녀 양육을 쉽사리 선택하기 어렵다.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주거지가 확보되고, 자신과 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 

지원이 보장되어야 원가정 양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3) 자녀돌봄서비

스와 (4) 자립지원은 출산 이후 위기영아가정의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아이의 친

부 및 원가정의 지원이 많은 경우 불가능한 위기영아가정에서 영아의 어머니는 육

아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가용한 대체양육·돌봄 서비스가 없다

면, 생계와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2)의 주거·생계지원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장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3)의 자녀돌봄서비스 

및 (4) 자립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영아가정의 자립과 주체적인 삶을 보장

하기 위한 것이다. 

각 요소는 임신기, 출산 시점, 출산 이후 등 시기에 따라 대두되는 요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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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때에는 당장의 어려움 뿐 아니라 출산 이후 미

래의 삶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을 내리므로, 4가지 요인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원가정 양육이 촉진될 수 있다. 

<표 6-1> 원가정 양육 증진을 위한 필수 지원요소

연번 요소 내용

1 산전·산후 의료비 및 산후조리비
 보편적 임신·출산 바우처를 초과하여 발생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산후조리비용 자부담 완화·폐지

2 주거·생계지원

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입소 지원

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가정의 주거비용 지원 
 보편적 부모급여·양육수당 외 위기영아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생계지원

3 자녀돌봄서비스  육아와 생계를 모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위기영아가정의 돌봄공백 해결

4 자립지원(교육 및 취·창업 지원)  위기영아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제2절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위기임신 가정의 원가정 양육 증진 및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1) 의

료비 지원 확대 및 보호출산 메리트 삭제 (2) 위기영아가정 지원서비스·지원금액 

확대 (3) 아동권리중심으로 위기임신 상담 매뉴얼 개편·보완 (4) 지원 기준을 부모

의 지위에서 아동의 특성으로 변경 (5) 위기임신상담 종사자 처우개선 (6) 위기임

산부·위기영아가정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으로 도출하였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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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보호출산 메리트 삭제
위기임산부를 직접 면담한 문헌 및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면담 등에서 공통적으

로 언급된 사항은 현행 의료비 지원이 위기임산부·영아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

는 점이다. 위기임산부 특성상 산전관리 부족 등으로 모체와 태아가 의료적으로 더

욱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은 따로 없으며 보

편적인 임신출산바우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모의 건강 및 태아의 발

달권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숙려

기간동안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입양을 선택할 경우 가능한 의료비 지원이 없

는 제도 설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산부로 하여금 오히려 보호출산을 선택하도

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임산부가 경제적 이유로 산전·산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수준을 충분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위기영아가정 지원서비스·지원금액 확대
문헌조사 결과 위기임산부들의 주요 정책욕구 중 하나로 나타난 것은 현행 양육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였다. 종사자 설문조사에서도 위기임산부의 최종 양육 

결정에 영아의 권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기임신가정

에서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 위기임산부들은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

적인 현금성 지원과 기저귀 바우처 서비스 등이 위기임산부와 자녀의 기초생활수

준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쌀, 분유, 기저귀, 의

류 등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목소리

는 위기영아가정에 추가적인 생계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지원서비스와 금액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득 발생 시 지원금 감액에 유예기간을 주는 등 지원기준을 완

화·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은 영아의 생존권 및 발달권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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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출산 시점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것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 

3. 아동권리중심 상담매뉴얼 개편·보완 
 위기임신 상담사업 종사자들은 위기임산부의 최종 양육 결정에는 임산부의 권

리에 비해 영아 권리가 낮은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

유 중 일부는 보호출산제 자체의 특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영아 권리 신

장을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보호출산제 자체를 대체·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지 

않았으며,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상담매뉴얼을 개편·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

았다. 태아·영아 권리의 관점에서 위기임신 상담매뉴얼을 재평가하고, 구체적인 사

례를 포함하여 매뉴얼을 개편·구체화하여 위기임신상담 종사자들이 보다 아동권리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사자 대상 태아·영

아 권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4. 지원 기준을 부모의 지위에서 아동의 특성으로 변경
종사자 심층면담에서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 제도의 

쟁점은, 위기 영아에 대한 지원 여부가 부모의 지위에 의해 차별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문헌조사에서도 위기임산부들은 본인의 연

령, 즉 청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같은 연령대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수준

이 달라진다는 점이 차별적이라고 인식하였다. 관계자가 언급한 것처럼, 아동 권리

를 중심으로 한 제도라면, 해당 아동의 어머니의 연령와 국적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위기에 처한 영아라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

상 지원 기준에서 모의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아동권리중심의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위기영아가정의 지원 기준을 부모의 지위에서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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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상황 및 특성으로 변경해나갈 필요가 있다. 

5. 종사자 처우개선
위기임신 상담사업은 24시간 상시대응·6개월간의 사후관리 등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잦은 이직과 퇴사의 사유로,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라포 형성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원가정 양육 

증진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인건비 상향 조정 및 시간외 수당, 당직 

수당 등을 도입하여 위기임신 상담 종사자들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가정 양육 증진이라는 위기임신 

상담 사업의 소기 목표를 더욱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6. 위기임산부·위기영아가정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원가정 양육을 증진하는 주된 요소로 언급된 것은 시설 입소였다. 위기임산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은데, 시설에 입소할 경우 유사한 처지의 다른 엄마들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보며 일종의 자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얻게 

되는 심리적·정보적 지지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위기 임산부가 입소하여 임신·출산·양육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매우 제한적이며, 입소 자격도 연령이나 혼인 여부 등에 

따라 까다롭게 적용된다. 장기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증진하기 위해서

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가정이 단기적으로 입소하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확대·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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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관 협력방안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민·관 협력방안을 도출하면 아래 [그림 6-1]과 같다. 

먼저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선택 및 위기영아가정의 지속적인 삶을 위한 필수

지원요소로 도출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마땅히 포괄해야 한다. 

현행 제도 상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비, 주거비, 

자녀돌봄 서비스 및 자립 등에 대한 지원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의료비와 산후조리비용, 위기영

아가정의 당장의 생계와 주거에 대한 보장, 위기임산부의 생계유지 및 자립을 위한 

자녀돌봄서비스 및 직업교육과 취·창업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에서는 위기임신 사업의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

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외국인, 보호자의 출산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 

출산모,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등 기혼 위기임산부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들은 신분상의 문제로 공적인 체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로, 민간기관의 

지원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수 지원요소 외에 위기영아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 지원을 위해 권

장되는 지원요소가 있다. 부모교육과 코칭, 양육물품 지원, 가족여행 및 사진촬영 

지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장요소들에 대한 지원은 민간

에서 담당해준다면 공공과의 상호보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행정 절차상 필수 지원요소의 긴급하고 상시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행정 절차로 인해 단기적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긴급·상시 대응

에 민간 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행 공적 제도는 사업 대상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적어

도 필수 지원 요소를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 수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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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민간 자원은 사업 대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산모의 지위

로 인해 영아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단기적 

공백에 대한 긴급대응 및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가능하다면 여기서 더 나

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장 지원요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 위기임산부·영아 지원의 민·관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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